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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수집이 불가능하여 과세당국의 빠른 대처가 어려움

○ 우리나라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파생상품 소득, 상장주식의 양도차

익 등은 과세에서 제외되므로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음

○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 등에서도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상품 관

련 소득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기관 등이 금융상품의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는 의

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과세관청은 대부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정보를 수집

하는 실정임

□ 금융상품과 관련된 대표적인 과세 논쟁으로 엔화스왑예금 거래가 있었는데, 국세청

은 해당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사전적인 정보의 입수 및 대응이 어려웠고, 사후적인 

법 개정을 통하여 대처하였음

○ 엔화스왑예금 거래는 선물환차익을 수익으로 하는 파생금융상품으로 2003∼2004

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었음

○ 엔화스왑예금 거래는 파생상품 거래이익인 선물환차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이익을 파생상품 거

래이익으로 전환하여 과세를 회피하였음1)

－은행은 계약체결일에 고객으로부터 원화를 매입하고 현물환율로 엔화를 판매

한 후 만기일에 판매한 엔화를 선물환율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은 

엔화로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함

1) 정운오·전병욱, ｢엔화스왑예금 과세사건 판결의 분석｣, 租稅法硏究 [ⅩⅥ-3], 2010.11, p.12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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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입장에서 이익은 ①현물환과 선물환의 차이와 ②엔화정기예금이자가 됨

－예를 들어 100만원을 예금하면서 현물환율이 100엔이고 선물환율이 120엔이라

면, 200,000원(10,000엔 × 20엔)의 이익이 현물환과 선물환의 차이에 따른 이익

이 됨

○ 대법원은 엔화스왑예금거래의 궁극적인 결과가 고율의 확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원화정기예금거래와 마찬가지라고 하여 법률에 구체적 부인규정이 없는데도 엔

화스왑 예금거래를 원화정기예금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함2)

－한국씨티은행과 관련된 건은 1심, 2심을 거쳐서 최종심에서도 ‘부당한 과세’로 

결론이 내려졌고, 신한은행과 관련된 건은 소송이 진행 중임

○ 국세청은 2012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이자와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 파생상

품과 결합되어 있는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를 신설하여 대처함

－이자(배당)소득에 기존에 이자(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와 파생상품이 결

합된 경우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3)

□ 추가로 골드뱅킹(금 적립계좌)이라는 금융상품의 경우 출시됐을 때에는 과세대상에

서 제외되었음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신설되면서 파생상품으로 분류된 골

드뱅킹을 배당소득세(15.4%)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림

○ 2012년 6월 조세심판원은 판매은행이 ‘골드뱅킹 투자자에게 세금을 소급하여 부

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한 조세심판 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림

□ 위 사례와 같이 절세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사후적 분쟁이 증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최소화하고 조세회피 상품 및 거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에서 금융상품 및 거래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입수할 필요가 있음

□ 주요국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인 과세자료가 확보 가능한 제도로서 조세회피 

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3)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4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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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거래 신고제도와 투자상품 예규제도가 있음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와 투자상품 예규제도는 조세회피 거래를 제재하는 

직접적인 수단은 아니지만, 관련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됨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그 외에도 조세회피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로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General 

Anti-Avoidance Rule, GAAR)과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 ATP) 

조장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있을 수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한 제도라고 할 수 있

는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와 투자상품 예규제도에 대해 주요 국가의 사례를 살

펴봄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는 미국, 영국이 있으며(제Ⅱ장), 

투자상품 예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는 호주가 있음(제Ⅲ장)

○ 주요 검토내용은 운용되는 제도의 실제 활용정도, 신고대상 거래, 신고의 강제여

부, 미신고 시 제재, 신고의 효력 등임



Ⅱ. 미국과 영국의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는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세청은 해당 신고를 통하여 조세회피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미국과 영국이 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1. 미국

가. 개요4)

□ 미국 국세청과 재무부는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Tax Shelter Disclosure 

Regime)를 1984년에 내국세법 §6011, 6111, 6112에 임시적으로 관련 제도로서 도입

하였음

○ 이 제도는 정부가 정한 특정 조세회피 혐의거래에 대하여 거래 시작 시점에 거래

의 구성에 대해 등록하고, 거래가 발생한 후에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것임

○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신고대상거래(reportable transaction) 의무를 법인뿐

만 아니라 개인납세자까지도 신고제도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혐의거래를 조직한 자(tax shelter organizer)’만 등록의무를 부여

하였음

○ 그러나 2004년 미국고용창출법(AJCA: Amercial Jobs Creation Act of 2004)은 이 

제도의 등록 및 신고 등에 중요한 변화를 주었음

○ 초기의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의 거래 신고가 강제적이긴 하였지만 미신고

4) 안종석 외(2007) 재정리 및 관련 법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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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가산세 등이 없었고, 거래 당사자 등이 신고대상거래의 범위를 좁게 해석

하는 등 그 효과가 미흡하였음

○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하였으며, 등록

의무자를 ‘혐의거래를 조직한 자’에서 ‘실질적인 자문을 한 자(material advisor)’로 

확대하였고, 변호사·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의 윤리, 책임, 업무실행 기준을 규정

한 Circular 230을 제정하였음5)

□ 신고대상거래에 대한 주된 실질적 자문을 한 자(material advisor)는 서식 Form 8918

을 이용하여 거래의 상세내용 등을 보고해야 함

○ 실질적 자문을 한 자는 보고대상 거래의 구성, 관리, 홍보, 판매, 실행 등에 있어 주

된 도움이나 지원 또는 조언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소득이 일정 금액(1만

달러~2.5만달러) 이상인 사람을 의미함

○ 신고대상거래에 참여한 납세자도 거래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예상되는 조세 혜택을 

서식 Form 8886에 의해 세금 신고 시 함께 보고해야 하며, 동 보고내용은 국세청 내

의 조세회피 분석사무소(Office of Tax Shelter Analysis)에도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이러한 법제도의 정비 외에 2000년 2월에는 조세회피 분석사무소(OTSA: Office of 

Tax Shelter Analysis)를 설치함

○ 조세회피 혐의거래 자료를 중점적으로 분석·조사하도록 하였으며, 2005년 6월에

는 Circular 230의 실행을 담당하는 전문가 책임 관리소(OPR: Offic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를 설치하였음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의 목적은 조세회피 거래의 특성이 있는 해당 거래의 시

작부터 종료 시까지 거래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사전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함

5) 2005년 6월에는 Circular 230을 담당하는 전문가 책임관리국(OPR: Offic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이 설치되었으며, 조세전문가가 Circular 230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견책을 받거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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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거래의 등록번호로 거래 전체를 추적할 수 있어서, 거래 내역을 사전에 

신고하는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거래의 상품 개발이나 판매에 신중을 기하도록 함

관련법 주요 내용

Deficit Reduction 
Act of 1984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 도입
  ∙ 혐의거래 등록규정(구IRC 6111)
  ∙ 등록된 혐의거래의 투자자의 기록 보관유지 규정(구IRC 6112)
  ∙ 가산세규정(구IRC 6700, 6701, 7408)
  ∙ 등록의무자: 혐의거래조직자(tax shelter organizer)

Tax Reform Act of 
1986

－ 수동적 투자손실 공제 제한규정
  ∙ 개인의 수동적 투자 손실은 수동적 투자소득에서만 공제 가능 

Amercian Jobs 
Creation Act of 
2004

－ 혐의거래 사전신고제도 개정 
  ∙ 가산세 강화
  ∙ 신고의무자에게 실질적 자문을 제공한 자(material advisor)로 확대 

Circular 230(2004)
－ 조세전문가의 윤리, 책임, 업무실행 실무기준 제공
  ∙ 규정 위반 시 견책 또는 금전적인 벌금

자료: 안종석 외(2007) 참조

<표 Ⅱ-1> 미국의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의 과정

나. 신고대상거래

□ 조세회피 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는 특성을 가진 거래를 6가지 범주로 나누어 규정하

고 있으며, 이 범주에 속하는 거래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6)

○ 국세청이 고시한 거래(listed transactions)

○ 비밀거래(confidential transactions)

○ 보호계약 거래(contractual protection)

○ 손실거래(loss transactions)

○ 관심 거래(transactions of interest)

○ 단기 보유자산 거래(transactions involving a brief asset holding period)

6) Notice 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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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이 고시한 특정 거래(Listed transactions)

□ 국세청은 조세회피 거래로 판정된 거래들을 고시, 법규, 또는 안내 책자(Published 

guidance) 등을 통해 고시함

○ 고시된 거래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거래는 신고 대상이 되며, 2009-59

를 통해 다음과 같이 34가지 거래가 고시된 상태임7) 

－특정 불입연금에 대한 불입금 공제: Rev. Rul. 90-105, 1990-2 C.B 69

－복지혜택기금(Welfare benefit fund)의 불입금 공제한도규정 남용: Notice 

95-34, 1995-1 C.B 309

－조합제도(Partnership)의 손익배분을 이용한 조세회피 거래: ASA Investerings 

Partnership v. Commissioner, 201 F.3d 505(D.C. Cir. 2000), and ACM 

Partnership v. Commissioner, 157 F.3d 231(3d Cir. 1998)

－자선잔여신탁 거래: Treas. Reg. 1.643(a)-8.8)

－저당설정된 자산 배분에 의한 손실 거래: Notice 99-59, 1999-2 C.B. 761 

－ Fast Pay Stock Arrangement: Treas. Reg. 1.770(1)-3

－ Debt instrument Straddle: Rev. Rul. 2000-12. 2000-1 C.B. 744

－조합체의 장부가액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거래: Notice 2000-44, 2000-2 C.B. 

255

－자회사를 이용한 모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주식보상거래: Notice 2000-60, 

2000-2 C.B 568

－괌 신탁(Guam Trust) 거래: Notice 2000-61, 2000-2 C.B. 569

－법인 자산의 매도를 위한 중개회사(intermediary corporation) 거래: Notice 

2001-16, 2001-1 C.B. 730

－우발부채 거래: Notice 2001-17, 2001-1 C.B. 730

－ Basis Shifting 거래: Notice 2001-45, 2001-2 C.B. 129

－대부거래의 보증계약에 의한 자산의 고평가 거래: Notice 2002-21, 2002-1 C.B. 

7) http://www.irs.gov/irb/2009-31_IRB/ar07.html

8) IRC 170, 2055, 2106, 2522, 644 and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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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 Notional Principal Contracts: Notice 2002-35, 2002-1 C.B. 992

－ Partnership Straddle: Notice 2002-50, 2002 C.B. 98

－ Lease-In / Lease-Out(LILO) 거래: Rev. Rul. 2002-69, 2002-2 C.B. 760

－ S Corporation의 종업원주식보상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 

ESOP)를 이용한 소득배분 거래: Rev. Rul. 2003-6, 2003-1 C.B. 286

－해외(Offshore) 이연보상계약 거래: Notice 2003-22, 2003-1 C.B. 851

－집합적으로 계약된 복지혜택기금(Collectively bargained Welfare Funds) 거래: 

Notice 2003-24, 2003-1 C.B. 853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옵션(Stock option)의 양도거래: Notice 2003-47, 2003 

I.R.B. 132

－ Lease Strips 거래: Notice 2003-55, 2003-34, I.R.B. 395

－경합채무(Contested Liabilities)의 손금인정을 위한 신탁(Trust)에 양도거래: 

Notice 2003-77, 2003-49 I.R.B. 1182

－외국통화옵션계약의 상쇄거래 : Notice 2003-81, 2003-51 I.R.B. 1223

－ Roth IRA(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의 남용거래: Notice 2004-8, 

2004-4 I.R.B. 333

－ S corporation의 ESOP 남용거래: Rev. Rul. 2004-4, 2004-6 I.R.B. 414

－ IRC 412(i) 연금과 관련된 보험계약 남용거래: Rev. Rul. 2004-20, 2004-10 

I.R.B. 546

－외국납부세액공제 남용거래: Notice. 2004-20, 2004-11 I.R.B. 608

－ S corporation의 주주들의 소득이전 거래: Notice 2004-30, 2004-17 I.R.B. 828

－조합체를 통한 관계회사의 금융거래: Notice 2004-31, 2004-17 I.R.B. 830

－ Sale-In / Lease-Out 거래: Notice 2005-13, 2005-9 I.R.B. 630

－납세자가 손실을 목적으로 외국 통화 및 기타 자산에 대한 상쇄포지션 사용 거

래(offsetting positions): Notice 2007-57, 2007-2 C.B. 87 

－ §419(e)(3)에 규정된 신탁 및 기타 펀드 등의 특정 거래: Notice 2007-83, 2007-2 

C.B.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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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자산과 관련된 거래: Notice 2008-34, 2008-12 I.R.B. 645

2) 비밀거래(Confidential transactions)

□ 비밀거래는 거래의 구조 및 설계와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한다는 약정을 하고 그 대

가로 일정 금액 이상인 거액의 자문료를 받는 경우를 일컬음

○ 비밀약정에는 조세자문자가 조세전략 또는 조세구조와 수행방법에 대해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됨

○ 계약상 납세자의 비밀 준수 의무가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에도 비밀약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비밀거래에 해당되는 최소자문료는 납세자가 법인인 경우 25만달러, 그 외의 경우

에는 5만달러임9)

－자문료는 조세전략에 대한 모든 대가와 조세 외의 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를 포

함하는 자문료, 거래수행 관련 용역비를 모두 합하여 산정함

3) 보호계약 거래(Transactions with contractual protection)10)

□ 보호계약 거래란 조세전문가가 제시한 조세효과가 계약에 의해 보호되는 거래이며, 

조세 혜택에 따라 전문가의 보수가 달라짐

○ 조세전문가가 제시한 거래 결과로 나타난 세제상의 혜택이 기대하였던 것과 상이

한 경우 납세자가 이미 지급한 자문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요청할 수 있는 거

래 또는 수수료의 규모가 결과적으로 나타난 세제상의 혜택의 규모에 따라 달라

지는 거래가 이에 해당됨

9) 법인 납세자는 조합(partnership), 신탁(trust), 법인의 소유자(owner)를 포함함

10) http://www.irs.gov/irb/2007-07_IRB/ar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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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실거래(Loss transactions)11)

□ 납세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손실 공제를 요구하는 거래를 손실거래라고 하며, 일정금

액이란 법인이나 법인으로만 구성된 파트너십의 경우 과세연도당 1천만달러, 5년 누

적 손실액 2천만달러, 개인이나 S-법인, 기타 파트너십의 경우 과세연도당 200만달

러, 5년 누적 손실액 400만달러를 말함 

○ 손실금액은 미국 내국세법 제165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영업활동 또는 자본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로서 공제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

－외환 등 화폐의 거래, 투자목적물의 거래, 기타 자산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손

실액이 포함되며, 이익과 상쇄하기 전 또는 소급·이월공제를 고려하지 않는 

총손실금액을 말함

－미국 국세청은 특정 자산의 처분·교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등 특정한 손

실은 신고대상 손실로 간주하지 않으며,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Ⅱ-2>, <표 

Ⅱ-3>과 같음

구  분 1개 과세연도 5년 누적 

법인, 법인으로만 구성된 조합 1,000 2,000

개인, S corporation, 신탁, 기타 조합   200   400

개인과 신탁의 외국환거래    5 N/A

<표 Ⅱ-2> 미국의 손실거래의 손실액 기준금액 
(단위: 만달러)

11) http://www.irs.gov/businesses/article/0,,id=214002,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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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재, 수재, 난파, 도난으로 인한 손실(IRC 165(c)(3))
② 특정 자산의 처분 또는 교환거래
   * 특정 자산이란 적격장부가액(Qualifying basis)을 가진 자산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된 경

우를 의미함
   ⅰ) 자산의 구입과 개량을 위하여 납세자가 현금만 지출한 경우, 
   ⅱ) 자산 교환 시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거래에 해당하여 장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식

하는 경우(IRC 358, 368) 
   ⅲ) 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자산의 장부가액(IRC 1014) 
   ⅳ) 증여 또는 신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장부가액(IRC 1015) 
   ⅴ) 동종자산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장부가액(IRC 1031)
③ Ponzi Schemes에 따른 거래로 발생한 손실
④ 적격장부가액을 가진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시가평가자산을 시가평가방법(mark-to-market)

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실(IRC 475, 1256, 1296(a))
⑤ 특정 스왑손실

자료: http://www.irs.gov/businesses/article/0,,id=214002,00.html

<표 Ⅱ-3> 미국의 손실거래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5) 단기 보유 자산의 거래(Transactions involving a brief asset holding 

period)

□ 납세자가 보유한 기간이 45일 이하인 자산을 거래한 결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포

함하여 총 25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공제가 예상되는 경우 그 거래는 신고대상 

거래가 됨

○ 단기 보유 자산의 거래는 자산을 단기간 보유하면서 큰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거

래를 억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6) 관심 거래(Transaction of interest; TOI)

□ 2006년 11월 2일에 신고대상 거래에 새로 추가된 것으로서 국세청과 재무부가 조세

회피 또는 탈세로 판정될 가능성이 큰 거래를 관심 거래(TOI)로 분류함12)

○ 국세청과 재무부는 조세회피 또는 탈세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은 자료가 

12) http://www.irs.gov/businesses/article/0,,id=180877,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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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지 못하여 조세회피 또는 탈세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특정 거

래들을 관심거래로 고시함

○ 조세회피 또는 탈세의 잠재성을 판단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범주는 국

세청과 재무부가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는 범주라고 할 수 있음

7) 신고대상 거래의 예외규정

□ 국세청장이 특정 거래에 대하여 신고대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안내서

(published guidance)나 예규(letter ruling)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위의 5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래일지라도 신고대상이 되지 않음

○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됨 

－정부의 감독을 받는 특정 투자회사(RIC: Regulated Investment Company)13)와 

RIC가 지분의 95% 이상을 소유한 투자중개회사(investment vehicle)는 신고대

상 거래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고시된 거래(Listed transactions)를 제외한 기타 

범주의 거래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리스거래’는 신고대상 거래의 범

주에 포함되지 않음14) 

다. 신고대상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에 이용되는 서식은 실질적 자문을 한 자(material 

advisor)와 혐의거래에 참여한 납세자에 따라, 두 가지가 있음

13) IRC §851에서 정의되고 있는 RIC는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에 등록된 내
국법인으로 과세연도기간 동안 투자운용 또는 투자신탁회사로 간주되거나, 투자회사법에 의한 
신고를 통해 사업투자회사(Business investment company)로 의제되는 회사를 의미한다. RIC는 
법인세 신고 시 RIC로 신고하여야 하며, 총 과세소득의 90% 이상이 배당소득, 이자소득, 주식처분
익, 파생금융상품 관련 소득이어야 함

14) 구IRC §6111(d)와 구IRC §6112와 관련된 것으로 조세회피 거래로 간주되는 특정비밀거래(구IRC 
§6111(d)), 남용적 조세회피의 잠재성이 있는 거래(구IRC §6112)를 제외한 리스거래는 영업상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신고대상거래의 범주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규정은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덜어주려는 데 목적이 있음 



Ⅱ. 미국과 영국의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 19

○실질적인 자문을 한 자는 Form 8918(Form 8918: Material Advisor Disclosure 

Statement)을 작성하여야 하고, 신고대상 조세회피 혐의거래의 범주에 포함되는 

거래에 참여한 납세자는 Form 8886(Form 8886: Reportable Transaction 

Disclosure Statement)을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Form 8918은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15)

○ 실질적 자문을 한 자는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실질적 자문

의 조장, 판매, 실행, 조언 등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여 기재하여야 함

○ 해당 거래구조와 관련된 법규정, 기대되는 조세 혜택 유형, 해당 계약의 상세한 내

용을 기재함

□ 신고대상 거래에 참여한 납세자가 신고해야 하는 Form 8886은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16)

○ 납세자는 신고대상 거래별로 Form 8886을 작성해야 하며, 신고서식에는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신고대상 거래의 유형과 명칭, 혐의거래 등록번호, 주요 실

질적 자문을 한 자에 대한 정보, 거래 사실관계와 기대되는 조세 혜택의 내용 및 

금액 추정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라. 신고의무자 및 신고절차

□ 미국은 이전에는 조세회피 혐의거래를 조직한 자(organizer)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

였으나, 2004년 미국고용창출법(AJCA: Amercial Jobs Creation Act of 2004)을 통해 

신고제도를 개정하면서 ‘실질적 자문을 제공한 자’로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거래를 조직한 자 및 실질적 자문을 제공한 자(material advisor)로 규정하고 있음17)

○ 개정된 세법 제6111조에서는 실질적인 자문을 한 자(material advisor)를 ①신고

15) IRC §6111-3(b)(2)(ii)

16) IRC §6011-4

17) 구IRC §611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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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거래를 조직하거나 관리, 조장, 판매, 실행, 수행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

을 주거나 조언 또는 자문을 한 자(material aid, assistance or advice)로서 ② 조언 

또는 자문의 대가로 신고대상 거래의 조세 혜택이 모두 자연인인 개인에게 귀속되

는 경우에, 직·간접적으로 받은 총소득이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국세청이 고

시한 특정 거래의 경우에는 1만달러)이며, 자연인 이외에는 25만달러(국세청이 고

시한 특정 거래의 경우에는 2.5만달러)를 초과하는 자, 또는 재무장관이 정한 일

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말함18)

□ 혐의거래의 신고는 첫 번째 단계는 최초로 혐의거래가 설계되어 판매되는 경우로 거

래를 조직한 자(tax shelter organizer) 또는 실질적인 자문을 한 자(material advisor)

가 국세청에 혐의거래를 등록하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는 혐의거래에 참여한 납세

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세청에 등록된 혐의거래에 대하여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

하는 것으로 이루어짐

○ 첫 번째 단계에서 거래를 조직한 자와 자문을 한 자(이하 ‘등록의무자’)가 국세청

에 거래를 등록하면 국세청은 등록번호를 부여하는데, 등록의무자는 이 번호를 거

래에 참여한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납세자는 소득 신고 시 혐의거래의 등록번호와 

함께 거래 내역을 신고하여야 함 

□ 등록의무자는 신고대상 거래에 관련된 정보를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 실질적인 자문을 한 자는 Form 8918(Form 8918: Material Advisor Disclosure 

Statement)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실질적 자문을 한 자는 지원, 조언 등을 제공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을 직·

간접적으로 획득하고, 납세자가 관련 거래를 체결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국세청 조세회피 분석사무소(Office of Tax Shelter Analysis; OTSA)에 

제출하여야 함

○ 국세청은 남용적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는 혐의거래 조직자와 판매자를 포함하

여 등록의무자들에게 거래 참여자 및 참여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7년간 보관·유

18) 신IRC 61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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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국세청이 조사 목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때 적시에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1) 혐의거래의 등록19)

□ 혐의거래를 조직한 자는 수요자에게 조세회피 거래 판매 제안을 하기 이전에 등록하

여야 하며, 실질적인 자문을 한 자는 자문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함20)

○ 판매 제안일이란 구두로 하든지 문서로 하든지 형식에 불문하고 투자자가 혐의거

래의 참여자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광고 또는 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잠재

적 투자자에게 거래 제안을 한 날을 포함하는 것임21)

□ 정해진 기한까지 등록의무자가 Form 8918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국세청은 등록번호

를 부여하고, 그 등록번호는 거래가 될 때 거래에 참여하는 납세자에게 이전됨22)

○ 해당 거래를 통해 조세 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Form 8886에 등록번호와 기타 필요

한 정보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해야 함

○ 등록의무자가 등록번호를 납세자에게 알려줄 때는 문서로 해야 하며, 성명, 등록

번호, 거래 참여자의 납세자번호와 혐의거래와 관련된 조세 혜택의 내용 등이 포

함되어야 함

○ 혐의거래 조직자가 A에게 혐의거래를 판매하고 A가 다시 제3자인 B에게 판매하

는 경우, 혐의거래 조직자는 A에게, A는 B에게 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함23) 

□ 한번 등록된 혐의거래는 재등록할 필요가 없지만 최초 등록 당시의 사실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혐의거래 조직자로 하여금 Form 8918을 통하여 수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9) Notice 2004-80

20) Sec 301.6111-1T A40

21) 구IRC 6111(a)(1)과 Sec 301.6111-1T(Q&A40/42~43)

22) Sec 301.6111-1T(Q&A47)

23) IRC 6111(b)와 Sec 301.6111-1T(Q&A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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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변경이란 혐의거래 또는 혐의거래 등록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정보의 

변경, 등록 시 보고되지 않는 주된 자산의 취득 또는 자가제조, 최소 투자단위에 

대한 금융기법의 변화, 주된 사업활동의 변경 등을 말함24) 

2) 혐의거래의 신고

□ 신고대상 거래의 범주에 포함되는 거래에 참여한 납세자는 서식 8886(Form 8886: 

Reportable Transaction Disclosure Statement)을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

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식 8886의 사본은 국세청 조세회피 분석사무소(Office of Tax 

Shelter Analysis: OTSA)로 송부됨25)

○ 납세자의 혐의거래 신고는 신고대상 거래가 있는 매 과세연도마다 신고의무가 부

여되지만 혐의거래의 등록은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수정하면 됨

마. 미신고에 대한 제재

□ 등록 및 신고의무, 자료보관 의무를 해태한 자, 소득을 과소신고한 자, 그리고 조세회

피 거래를 조장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 등을 부과함

○ 미신고 등에 대한 벌칙이 2004년 AJCA를 통해서 크게 강화되어 납세자의 미신고

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가산세가 없어 신고의무 이행 수준이 매우 낮았는데, 2004

년에 납세자의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제도를 도입하여 이행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

였음

1) 조장자의 혐의거래 등록단계

□ 2004년에 개정된 내국세법 제6707조에 의하면 등록의무자인 실질적 자문을 한 자가 

등록의무를 소홀히 하여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24) Sec 301.6111-1T(Q&A44~45A)

25) Sec 1.6011-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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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 비밀거래에 대한 중과 규정은 없어졌으며, 그 대신 국세청에서 고시한 특정 신고

대상거래(Listed transactions)의 경우에 중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

－고의성 여부에 따라 벌금 규모가 달라지는데,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20만달러

와 자문을 제공한 자가 받은 총소득금액의 70% 중 큰 금액, 고의성이 없는 경우

에는 20만달러와 자문을 제공한 자가 받은 총소득금액의 50% 중 큰 금액임 

□ 국세청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는 등록 후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등록번호를 

거래 판매 시 매수자(거래 참여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이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건당 1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함

2) 납세자의 혐의거래 신고단계 

□ 매수자인 거래 참여자는 소득세 신고 시 혐의거래 등록번호를 같이 제출해야 하나,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면 건당 25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함

□ 2004년의 AJCA 이전에는 납세자가 혐의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벌금

은 없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세금을 공제받거나 사기로 과소납부한 것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였음

○ 납세자의 신고율은 매우 낮았으며, 이는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

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에 납세자의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제

도를 도입되었음

□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 시에 서식 8886에 따라 신고대상 거래 

유형과 명칭을 구분하여 작성·제출해야 함

○신고대상 거래의 유형과 명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1

만~20만달러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함

－고시된 특정 거래의 경우에는 개인 10만달러, 법인 20만달러의 가산세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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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고, 기타 거래의 경우에는 개인 1만달러, 법인 5만달러의 가산세를 납부

해야 함 

○ 신고를 하였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과소신고하는 경우 그 금액이 일정액을 넘으

면 과소신고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데, 이를 납부불

성실 가산세라고 함

－일정액이란 ①부당 과소신고가 없는 경우에 산정되는 세액의 10%와 ② 1천만

달러(개인의 경우 500만달러) 중 작은 금액을 말함26)

○ 세법 제6662A조에 의하면 신고하지 않고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과소납부한 금액

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에는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가산세가 부과됨

○ 사기(fraud)로 세금을 과소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소납부세액의 75%에 상당하는 가

산세가 부과됨27)

－이 때 앞서 언급한 20% 가산세 규정은 배제되어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으며, 납

세자의 사기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세청에 있음28)

○ 법인인 납세자가 고시된 거래의 불성실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또는 미신

고된 신고대상 거래의 과다평가로 납부하는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제출하는 정기적

인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함(IRC 6707A(E))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0만달러의 벌금을 부담하여야 함

3) 자료보관 의무와 관련된 벌금

□ 실질적 자문을 한 자는 신고대상 거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 납세자의 리스트를 유

지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서면으로 요구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제출해야 함

○ 납세자 리스트에는 보고대상 거래의 명칭과 고유번호, 납세자의 이름과 납세번호, 

26) IRC 6662

27) IRC 6663(a) 

28) IRC 666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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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납세자가 거래를 체결한 날짜, 투자금액, 다른 실질적 자문을 한 자가 있는 경

우 그 이름, 거래의 조세상의 구조 및 취급 등 거래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이 있음

(Form 13976 참조)

○ 이러한 자료의 유지 보관 의무가 있는 자는 관계당국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달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2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하루당 1만달러씩 벌

금이 부과됨

2. 영국

가. 개요29)

□ 영국은 조세정보의 사전적 확보를 주목적으로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를 도입

하였으며, 고용거래와 특정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신고제도를 운영하다가 점차 그 범

위를 넓혀 나가고 있음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조세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그 

거래 형태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가지의 특성을 충족하는 경우에 조장자

(promotor) 또는 납세자가 거래내역을 사전에 국세청에 등록하는 것임

□ 영국은 2004년 8월부터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개인소득세, 법인세, 자본이득세)와 부

가가치세를 대상으로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를 도입한 후 점차 신고대상이 되

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2005년에 부동산 등록세를 추가하였고, 2007년에 국가보험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

였으며, 2011년에는 상속세를 추가하였음30)

29) 안종석 외(2007)의 관련 내용을 재정리하고 관련 법 업데이트

30) 구IRC §6708 및 영국국세청(www.hmrc.gov.uk/aiu/summary-disclosure-rul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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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에 대한 신고제도는 재정법(Finance Act 2004) Part 7에 ‘조

세회피 거래의 신고(Disclosure of Tax Avoidance Scheme)’로 도입됨

－이 법은 2004년 8월 1일 이후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나, 고용거래에 대해서는 

2004년 3월 17일 이후 거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2004년 7월 21일 이후 거래에 

대하여 적용됨

－처음 도입 시에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 중 고용거래와 특정 금융상품에 한정

하여 신고제도를 운영하였으나, 2006년 8월부터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 전체

로 그 범위를 넓힘

○ 부동산 등록세에 대한 신고제도는 시장가치가 500만파운드 이상인 상업용 부동산

과 100만파운드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10가지 거래와 법에 규정된 특성을 가진 8가지 형태의 거래를 신고

대상 거래로 하고 있음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의 목적은 조세 계약거래(arrangements) 및 이 계약거래

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대한 사전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31)

○ 이 외에도 금융기관은 조세회피 혐의거래에 해당되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

므로 금융기관이 이러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억제하게 함

○ 또한 납세자는 이러한 상품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고 특정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있으므로 조세회피 혐의거

래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억제될 수 있음

□ <표 Ⅱ-4>에 나타난 영국의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건수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누

적건수로 2012년 3월 31일까지 직접세 분야에서는 2,289건의 신고가 있었고, 부가가

치세 분야에서는 913건의 신고가 있었음

○ 직접세 분야는 금융(Financial), 근로(Employment),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와 국가

보험(main regime & NI hallmark), 부동산 등록세(SDLT), 상속세(IHT)로 나누어

31) Guidance - Disclosure of Tax Avoidance Schemes, HMRC, 2012.2



Ⅱ. 미국과 영국의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 27

서 신고건수를 집계함

－ 2006년 8월부터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 전체로 신고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 시

기 이후에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와 국가보험으로 통합하여 집계됨

○ 최초 도입 시에는 직접세 분야 기준으로 500~600건에 달하던 신고건수가 최근에

는 100~150건 정도임

<표 Ⅱ-4> 영국의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건수(기간누적, 직접세 분야)

기간 Financial Employment
Main Regime & NI 

Hallmark
SDLT IHT Total

2006.3.31 434 191 0 485 n/a 1,110

2006.7.31 451 198 0 517 n/a 1,166

2006.9.30 451 198 34 560 n/a 1,243

2007.3.31 463 198 125 670 n/a 1,456

2007.9.30 463 198 206 706 n/a 1,573

2008.3.31 465 198 330 740 n/a 1,733

2008.9.30 465 198 379 754 n/a 1,796

2009.3.31 465 198 432 768 n/a 1,863

2009.9.30 465 198 484 800 n/a 1,947

2010.3.31 465 198 548 829 n/a 2,040

2010.9.30 465 198 592 833 n/a 2,088

2011.3.31 465 198 645 850 n/a 2,158

2011.9.30 465 198 695 858 1 2,217

2012.3.31 465 198 762 863 1 2,289

자료: 영국 국세청(www.hmrc.gov.uk/avoidance/statsmarch12.pdf)



28

나. 신고대상거래

□ 금융상품 거래는 조세회피 혐의거래의 신고대상 중 표준화된 조세상품(standardised 

tax products)에 속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전 신고대상이 됨

□ 조세회피 혐의거래의 신고대상이 되는 거래는 특정 조건을 모두 갖춘 계약거래

(arrangements) 또는 제안을 의미함

○ 특정조건은 첫째, 재무성 시행령에서 규정한 특성을 가진 거래여야 하고, 둘째, 거

래의 내용 또는 제안에 설명된 조세혜택(advantage)이 실현가능하여야 하며, 셋

째, 조세혜택이 해당 거래에 참여하는 주목적이거나 주요 목적 중 하나여야 함

－조세혜택은 조세면제, 과세이연, 기타 조세상의 의무 회피를 포함함

□ 재무성 시행령에서 규정한 신고대상 거래의 유형은 표준화된 조세상품 등 7가지가 

있음

○ 조장자가 있는 경우의 비밀거래(confidentiality where promotor involved)

－이는 합리적인 상황에서 조세혜택을 유발하는 계약거래를 조장한 자가 그 거래

의 구성요소를 경쟁적 지위에 있는 다른 조장자나 국세청에 공개하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되는 거래임

－계약거래의 실행으로 조세상의 혜택을 받을 것이 예상되며 관련된 거래의 구성

요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래를 공급하는 자가 공개할 의도가 없다면, 조

장자는 국세청에 등록을 해야 함

－조장자가 받는 수수료 규모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조세혜택이 거래의 주목적인 

경우에만 신고대상이 됨

○ 조장자가 없는 경우의 비밀거래(confidentiality where no promotor involved)

－이는 조장자 없이 납세자 스스로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고안한 거래로서 외부

로부터 자문을 받지 않고 사내의 세무담당자가 조세회피 거래를 설계하고 실행

한 경우의 거래임

－신고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거래에 참여하는 자가 거래의 구성요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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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밀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둘째, 거래에 참여하는 자의 사업규모가 중소기

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야 함

○ 특별 수수료(premium fee)가 있는 계약거래

－고안된 계약거래의 중요한 특정 요소를 통해서 납세자가 조세상의 혜택을 향유

하게 되는 경우 조장자나 내부 전략의 관련자가 납세자로부터 추가로 수령하는 

보수가 있는 계약거래임

－조세전문가의 능력과 평판, 특정 전문가의 활용 등 조세전문가의 특성을 반영

한 결과로 나타난 보수는 특별 수수료에서 제외됨

○ 시장외거래 조건(off market term)이 적용되는 거래

－금융기관인 조장자가 복수의 금융상품 거래를 통해서 특별 수수료 규정의 적용

을 회피하는 거래를 시도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임

－시장외거래 조건이 적용되는 거래는 첫째, 금융기관이 조장자 역할을 하며, 둘

째, 복수의 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조세혜택을 얻을 수 있고, 셋째, 조세혜택이 

부여된 금융상품의 가격이 공개된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임

－금융상품에는 대출, 파생상품, 특정 증권의 재구매계약, 주식 또는 지분의 대여

계약, 사실상의 금전 대부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모두 포함됨

○ 표준화된 조세상품(standardised tax products)

－표준화된 조세상품은 첫째, 조장자가 제작한 대량판매 상품으로 이용고객에 따

라 특성화되지 않은 표준화된 계약이고 둘째, 세법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서 독

립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합리적으로 해당 상품을 조사·분석했을 때 그 상품

의 주목적이 조세상의 혜택을 얻는 데 있다고 판단되며 셋째, 2006년 8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판매된 상품이고 넷째, 법에서 예외로 규정한 경우가 아닌 상

품을 말함

○ 손실거래(loss schemes)

－손실거래는 부유한 개인소득자가 이용하는 다양한 손실 유발 거래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정됨

－조장자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손실거래를 복수의 참여자가 이용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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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여 고안한 거래로서 세법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서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주된 목적이 소득세 또는 자본이득세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는 경우에 신고대상이 됨

○ 리스계약거래(leasing arrangement)

－신고대상이 되는 리스계약거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리스로 

분류된 설비 또는 기계장치로서 고가이면서 장기인 리스계약으로 세법에서 정

한 추가요건을 갖춘 계약임

□ 표준화된 조세상품(standardised tax products)은 2006년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규정

(tax avoidance schemes regulation 2006, SI 2006/1543) 10과 11에 규정됨

○ 표준화된 조세상품(standardised tax products)은 약정(arrangement)이 특정문서

로 표준화되거나 상당히 표준화되어 있으며, 이미 고객이 해당 거래를 시작했고, 

그 거래가 표준화되거나 상당히 표준화된 상품을 말함

－계약(arrangement)이 특정문서로 표준화되거나 상당히 표준화된 경우라는 의

미는 고객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고, 고객의 상황을 반영하여 계약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장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함

□ 2006년 8월 1일 이전에 만들어져서 이용이 가능했던 약정과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약정 등은 표준화된 조세상품의 예외로 인정됨

○ 2006년 8월 1일 이전에 만들어져서 이용이 가능했던 약정과 동일하거나 거의 동

일한 약정인 경우

○ 해당 약정이 하나 이상의 플랜트나 기계에 대한 리스로 구성된 약정인 경우

○ ITA 2007 Part 5에서 규정한 기업 투자 거래(enterprise investment scheme)에 의

한 약정인 경우

○ ITA 2007 Part 6에서 규정한 벤쳐 캐피탈 신탁(venture capital trust)을 사용하는 

약정인 경우

○ Finance Act 2000 schedule 15에서 규정한 법인 벤처 거래(corporate venturing 

scheme)에 적격한 약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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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A 2007 Part 7과 CTA 2010 Part 7에서 규정한 공동투자 비과세에 적격한 약정인 

경우

○ 1998년 개인 저축 규정(Individual Savings Account Regulations 1998)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계좌인 경우

○ ITEPA 2003 Part 7의 chapter 6 및 schedule 2에 규정된 승인된 주식보상계획

(share incentive plan)인 경우

○ ITEPA 2003 Part 7의 chapter 7 및 schedule 3에 규정된 승인된 주식옵션거래

(share option scheme)인 경우

○ ITEPA 2003 Part 7의 chapter 8 및 schedule 4에 규정된 승인된 CSOP인 경우

○ ITEPA 2003 schedule 5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하나 이상의 적격한 옵션으로 

허가된 경우

○ FA 2004 section 150(2)에 규정된 등록된 연금거래인 경우

○ ICTA 1988 section 615에 따라 영국에서 비과세로 허가된 해외 연금 거래인 경우

○ FA 2004 schedule 34에 문단 1(5)에서 정한 의미를 가지는 영국 외의 국가에서의 

연금 거래인 경우

○ ITTOIA 2005 section 731이 적용되는 거래인 경우(개인 상해(injury damages)에 

대한 기간 지급액)

□ 표준화된 조세상품 여부를 판정하는 test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test 1: 해당 약정이 상품(product)인가?

－이 test는 계획 중인 약정이나 추가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잠재적 고객에서 제공

되는 최종적인 상품(product)인 약정만을 신고대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임

－상품(product)은 고객의 상황에 따라 약정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고 약정이 표

준화되어 있으며 신청양식을 조장자가 결정하고, 계약을 고객이 결정하도록 되

어 있음

－상품이 될 수 있는 약정은 거래구조 속에 고객이 특정하게 표준화된 거래를 하

도록 약속되어 있음

－예를 들면 어떤 거래를 시작하는 고객은 특정 파트너십에 참가하도록 요구되며 



32

특정 제공자로부터 특정한 대출을 받아서 특정 금융상품을 사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test 2: 해당 상품이 조세상품(tax product)인가?

－이 test는 상품 중에서도 조세유인의 약정만을 신고대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임

－이 test에서는 조세전문가(informed observer)에게 이 약정을 검토하도록 하여 

해당 상품의 주된 목적이 조세 혜택을 얻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구함

－조세전문가는 독립적인 개인으로 해당 세법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조세심판소(tribunal)의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 반드시 관련 

업계의 실무자일 필요는 없음

○ test 3: 해당 조세상품이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것인가?

－이 test는 해당 상품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유로 판촉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잠재적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며, 해

당 상품이 개인별로 맞춰진 것인지를 판단함

○ test 4: 2006년 8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이용 가능한 조세약정이었는가?

－이 test는 해당 상품을 어떤 사람이 2006년 8월 1일 이전에 이용할 수 있었는가

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함

○ test 5: 예외가 아닌 조세상품인가?　
－해당 상품이 앞서 설명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인 상품인지를 판단함

□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었던 엔화스왑을 예로 든다면, 해당 거래는 시중 은행이 고객

에게 판매한 상품에 해당하며(test 1), 이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의 비과세

라는 조세상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였으며(test 2), 특정 고객에 맞춰진 상품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였음(test 3)

○ test 4와 test 5 해당 규정의 시행시기와 국가별 특례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구체

적인 판단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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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고내용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에 이용되는 서식은 신고자 등에 따라 4가지의 종류가 

있음

○ AAG1은 조장자에 의한 거래신고 양식임

○ AAG2는 해외 조장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고객에 의한 거래신고 양식임

○ AAG3는 조장자가 없거나 완전한 신고를 할 수 없는 법률가 등이 조장한 경우에 

고객에 의한 거래신고 양식임

○ AAG4는 계속 신고 양식임

□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는 신고자, 신고거래의 대상 법규정 및 신고대상거래, 계약의 

요약내용, 조세상 혜택의 내용 및 법규정을 기재함32)

○ 신고자가 조장자인 경우 이름,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고자가 고객인 경우 고객의 

이름, 주소를 기재하고, 해외 조장자의 고객으로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외조장자

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함

○ 해당 거래구조를 신고하게 만든 법규정 및 해당 계약의 상세한 내용을 기재함

－신고거래 유형이 제시되어야 하며, 신고거래 유형이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에는 하나의 유형을 제시하면 됨

－영국 국세청이 해당 거래유형에 대한 가치를 모니터하는 것이 허용됨

○ 계약에 대한 요약 내용을 기재함

－내용에는 명료한 용어설명, 거래의 단계 등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인 법

률 용어 및 기술 용어는 기재할 필요가 없음

－거래의 계획서, 그림 설명 등 형식적 제한 없이 계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를 제출할 수 있음

○ 어떻게 조세상 혜택이 예상되는지와 이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설명을 기재함

○ 조세상 혜택에 근거가 되는 법규정을 기재함

32) SI 2004/1864, re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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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인 조언에서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특권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음33)

□ 혐의거래에 대한 신고 시 신고자가 해당 거래에 대한 공동 조장자를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국세청에 거래의 자세한 내용을 신고할 필요가 없음34) 

○ 공동 조장자가 있는 거래에서 신고자가 자세한 거래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

동 조장자의 신고의무가 면제됨

○ 공동 조장자의 정보는 이름과 주소를 제공하면 됨

□ 혐의거래의 조세상의 혜택이 여러 세목이나 부담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다

른 규정에 의해서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신고양식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음

□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하는 내용은 납세자의 성명, 신고대상 거래의 유형과 

명칭, 혐의거래 등록번호임

○ AAG4 양식을 이용하며, 이는 1장의 간단한 서식임

라. 신고의무자 및 신고절차

□ 조세회피 혐의 거래 신고의무자는 조장자(promotor)인데, 조장자인지를 판단하기 위

하여 3가지 test를 거치며 이 test를 모두 통과하는 경우에는 조장자가 아님

○ 세 가지 test는 benign test, non-adviser test, ignorance test가 있음

○ benign test는 그 사람이 세무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해당 약정

(arrangement)이나 계획(proposal)의 구성 요소를 설계하는 데 책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임35)

33) SI 2004 s.314

34) SI 2004 s.308(4A)(a)&(4C)(a)

35) SI 2004/1865, reg.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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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없다면 benign test를 통과하는 것임

○ non-adviser test는 그 사람이 해당 거래(scheme)의 설계에 관여했는지와 관련없

이 세무상 조언을 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임36)

－세무상 조언을 하지 않았다면 non-adviser test를 통과하는 것임

－은행이나 증권회사는 이 test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법률회사나 회계사

무소가 세무상 조언을 했는지가 판단대상이 됨

○ ignorance test는 그 사람이 해당 거래가 신고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판

단하는 것임37)

－신고를 하지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ignorance test를 통과하는 것임

□ 금융상품의 경우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이 신고의무자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신고의무자는 과세관청에 등록을 해야 함

○ 다만, 조장자가 타국 거주자이거나 영국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자인 

고객이 등록함

○ 조장자는 신고 후 국세청으로부터 등록번호를 전달받고 이를 납세자에게 전달해

야 함

－조장자는 서식 AAG1(Form AAG1; For completion by promoters of notifiable 

arrangements)을 사용하여 등록 기한까지 국세청의 반조세회피국(AAG)에 신

고해야 함

－ AAG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8자리의 등록번호(SRN)를 조장자에게 교부

해야 함

－조장자는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이를 전달하고 자문

을 제공해야 함

－납세자는 조세혜택이 사라질 때까지 매년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등록번호를 기

재한 서식 AAG4를 제출해야 함

36) SI 2004/1865, reg.4(1), (3)

37) SI 2004/1865, reg.4(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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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장자는 ‘거래의 실행을 가능하게 한 날’과 ‘계약거래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계획이 

최초로 실행되었음을 인지하게 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거래

를 등록해야 함38)

○ ‘거래의 실행을 가능하게 한 날’은 계약거래의 실행과 관련된 신뢰성 있는 조세분

석을 수행하고 계약거래의 각 진행단계를 발전시키는 행위를 한 때 또는 거래실행 

여부, 기대되는 조세혜택, 계약거래의 주요 요소 및 그 이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

을 잠재적 소비자에게 제안한 때를 의미함

－표준화된 조세상품의 경우 거래의 실행을 가능하게 한 날이 실제 계약의 일부

가 실행된 날보다 빠르게 됨

□ 등록서식에 포함된 신고내용은 등록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

성 중 관련 항목, 계약거래 또는 제안서에 관한 내용 요약, 조세혜택을 가져오는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 조세혜택과 관련된 법규정 등임

마. 미신고에 대한 제재

□ 조세회피 혐의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조장자와 고객에게는 벌금이 부

여됨

○ 조장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AAG에 혐의거래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AAG가 

발행한 등록번호와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자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됨

－벌금은 신고의무 해태가 일어난 최초 시점에 부여되는 것과 그 후의 신고의무 

해태에 대하여 가산되는 것으로 구성됨

－미등록에 대한 최초 벌금은 1만파운드이고, 추가 벌금은 하루당 600파운드임39)

－납세자에게 자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최초 벌금은 5천파운드이고, 추가벌

금은 하루당 5천파운드임40)

38) Finance Act 2004, Part 7, Sec. 308(1)~(2)

39) Guidance - Disclosure of Tax Avoidance Schemes, HMRC, 2012. 2, p.111

40) Guidance - Disclosure of Tax Avoidance Schemes, HMRC, 2012. 2,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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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AAG에 혐의거래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득세 

신고 시 등록번호를 함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됨

－혐의거래에 대한 최초 미등록, 추가 가산에 대하여 조장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부과됨

－소득세 신고 시 AAG4서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최초 미신고 시 100파운드, 2

회 미신고 시 500파운드, 3회 이상은 1천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됨



Ⅲ. 호주의 투자상품 예규제도

□ 조세투자상품 예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호주의 사례를 살펴봄

○ 주요국 중 호주 외에는 투자상품 예규제도(Product Ruling)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없음

□ 투자상품 예규제도는 조세혜택의 확실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자가 과세당국에 예규

를 신청하는 제도로 과세당국은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투자상품 예규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형태임

○ 일반에 공개된다는 측면에서는 통칙과 유사한 형태임

－통칙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 뿐 국가와 국민 

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법원이나 일반 개인에 대한 법적 구속

력은 없다”고 한 판례(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3668 판결)에 따라 법적 구

속력은 없음

○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측면에서는 예규와 유사한 형태임

－예규는 신청자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투자상품 

예규와 유사한 점이 있고 특정집단이나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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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의 예규제도41)

□ 호주의 조세절차법 1953(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TAA)에 따르면 예규

(Ruling)는 공적예규(Public Ruling)와 사적예규(Private Ruling), 구두예규(Oral 

Ruling)가 있음42)

○ 세 가지 예규 모두 국세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음

□ 공적예규란 세무당국(revenue body)이 세법조항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적

용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임43)

○ 우리나라의 기본통칙, 해석편람, 훈령, 예규 등과 같이 일반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

는 세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기준을 구체화한 공적예규(Public Ruling)는 호주에서 

세무당국에 대한 구속력이 있음

－조세행정, 징수, 위험관리 수단, 조세피난처, 사업자번호 등에 대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다룸44)

－공적예규는 특정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의 모든 납세자

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별납세자가 공적예규에 대해 반대할 수 있

는 권한을 갖지 않음45)

○ 호주의 공적예규(Public ruling)는 상품 예규(Product Ruling)와 집단별 예규(Class 

Ruling)가 있음46)

－상품 예규(Product Ruling)란 상품(product)에서 주장하는 조세상의 혜택에 대

한 이용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해석(Ruling)임

－ Product Ruling PR 2007/71은 상품 예규(Product Ruling)에 대한 운용을 설명하

41) 안종석, 주요국의 조세제도 - 호주편, 2012, pp. 245~249를 요약하여 재정리

42) CCH, “Australian Master Tax Guild,” 2012, pp. 1,325~1,330

43) public ruling에 대한 용어는 연구자에 따라 ‘공적예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통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여기서는 ‘공적예규’로 통일하여 사용함

44) 더 자세한 내용은 TR 2006/10참조

45) 안종석, 주요국의 조세제도 - 호주편, 2012, p. 248

46) CCH, “Australian Master Tax Guild,” 2012, pp. 1,326~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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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

□ 사적예규는 우리의 민원·질의회신과 유사하게 개별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개별 납

세자의 특정한 사실관계에만 적용되는 세법령의 해석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세무당

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음

○ 상품 예규(Product Ruling)를 신청한 경우에는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과세상의 결과를 위한 사적 예규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

○ 사적예규는 공적예규와는 달리 납세자의 질의에 대응하여 특정 사안에 대해 해당 

납세자에게 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국세청의 법률 해석을 정리한 것임47)

□ 구두예규는 납세자의 요청에 의해 발생하며, 납세자는 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없음

○ 납세자의 의견과 다를 경우 별도로 사적예규를 신청할 수 있음

사적예규 공적예규 구두예규

신청
납세자, 납세자의 
세무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

일반적 또는 특정한 절세 
전력과 관련된 모든 납세자 
집단(all entities) 또는 특정 

계층(class of entities)

납세자, 납세자의 
법정대리인

신청서 서면 서면 구두요청

공개
사적예규 등록부에 

등록/출판되고 
국세청사이트에 등재

공적예규 등록부에 ID 번호 
등록/출판되고 국세청 관보, 

국세청 legal database에 게재
-

반대의견
납세기일 전에 반대의견 

표명가능
반대할 수 없으나, 사적예규 

신청가능
반대할 수 없으나, 사적 

예규 신청가능

자료: 호주 국세청 자료의 재정리

<표 Ⅲ-1> 호주의 예규 형태 비교

47) 안종석, 주요국의 조세제도 - 호주편, 2012, p.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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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의 투자상품 예규제도(Product Ruling)

가. 개요

□ 1990년대부터 호주에서 조세혜택을 이용한 금융상품 등이 다수 판매되어 과세관청

에 많은 부담을 야기하자, 이에 대처하고 금융상품거래에 대한 잠재적 참여자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고자 1998년 ‘투자상품 예규(Product Ruling)’ 제도를 도입함

□ 실제 호주 국세청이 투자상품 예규(Product Ruling)를 제공한 사례를 통하여 상품 예

규의 방식을 이해하고자 함

○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1998~2012년에 걸쳐 1,350개의 상품

별 예규가 제시되고 있음

○ 1998년 5건, 1999년 104건, 2000년 119건, 2001년 177건, 2002년 147건, 2003년 82

건, 2004년 117건, 2005년 119건, 2006년 165건, 2007년 105건, 2008년 73건, 2009

년 61건, 2010년 30건, 2011년 25건, 2012년 21건

－위 상품 예규가 전부 금융상품에 대한 것은 아님

□ 투자상품 예규는 호주의 공적예규 중 하나로 특정 상품의 조세혜택을 공식적으로 규

정하여 발행하는 예규로 볼 수 있음

○ 국세청은, 투자상품 예규는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특정 상품에 대한 조세상의 혜택

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품에 조세상 혜택이 있는지를 세법에 따라 정확히 판

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공지하고 있음

○ 따라서 투자상품 예규는 국세청이 투자상품에 포함된 과세 사항에 대한 편향되지 

않은 판단을 나타낼 뿐이며, 상품을 판매하는 기획자나 관련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님

□ 투자상품 예규는 투자상품의 조세상 혜택과 관련된 규정을 해석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련 규정은 소득세, 의료보험부담금(Medicare levy),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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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프랭킹 세금공제(Franking deficit tax), 원천징수세, 석유자원렌트세, 와인세, 고

급자동차세, 소비세 등을 모두 포함함

○ 프랭킹 세금공제는 프랭킹이라는 호주의 독특한 임퓨테이션 제도를 이용하는 배

당세액공제와 관련된 세금임48)

□ 국세청의 투자상품 예규의 신청부터 공표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①투자상품 예규의 신청, ②국세청의 답변정리, ③투자상품 예규의 초안 통보, 

④신청자의 동의, ⑤국세청의 투자상품 예규 공표의 과정을 거침

○ 투자상품 예규의 신청은 특정 거래의 관련자나 관련 가능성 있는 자가 공식적인 

국세청의 견해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함

○ 투자상품 예규의 초안을 신청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투자상품 예규의 공식 발표 

전에 신청자가 재고를 요청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임

○ 신청자가 사용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Product Ruling Agreement on Terms of 

Use’에 서명하는 절차를 거침

－신청자가 투자상품 예규의 사용 조건에 동의하며, 특정거래가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는 확답과 예규에 언급된 모든 당사자의 이름이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침

○ 상품 관련자나 기획자 등은 공표된 투자상품 예규를 첨부하여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48) 더 자세한 내용은 안종석, 주요국의 조세제도호주편, 2012, p. 1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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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

1) 신청자

□ 투자상품 예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상품의 참여자 즉, 상품 기획자 및 판매자

(promoter)임49)

○ 이러한 신청자는 주로 managed investment scheme의 관리자나 경영자로의 책임

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음50)

2) 신청서식 및 내용

□ 투자상품 예규는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세청이 관련 특정거

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특정거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

하여야 함51)

○ 국세청은 신청자가 투자상품 예규에 대한 신청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정보를 완전

공개(The highest level of disclosure)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상품에 관한 정

보가 완전하게 공개되지 않는 예규신청을 하는 경우에 국세청의 담당자(case 

officers)는 예규(Ruling)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지 않음

□ 부록 3에 첨부된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설명하면 체크리스트는 Part 1, Part 2, Part 3

과 맹세(declaration)로 구성되어 있음

□ Part 1은 신청을 위한 일반사항으로 Section A~C로 구성되어 있음

○ Section A는 신청자(혹은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신청자와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함 

49) PR 2007/71

50) http://www.ato.gov.au/businesses/content.aspx?menuid=0&doc=/content/528.htm&page=4&H4

51) http://www.ato.gov.au/businesses/content.aspx?menuid=0&doc=/content/6454.htm&page=3&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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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있는 경우, 서면동의서를 받았는지 체크하도록 함

○ Section B는 신청자가 신청하는 예규의 기본 내용을 담고 있음

－신청자의 질문과 신청자가 신청하는 해석에 대한 관련 세법을 기술하도록 함

－신청서류가 신청자에 의해 제출되는 것인지 체크하도록 하는데, 이는 상품 예

규(Product Ruling)가 공적예규(Public Ruling)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신청될 수는 없음

○ Section C는 신청하는 예규의 상태와 관련 규정을 제시하도록 함

－신청자가 신청하는 상품 예규에 대한 이의(objection), 소송(appeal), 세무조사

(review or audit)가 예정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도록 함

－신청자가 신청하는 상품 예규와 관련하여 이중과세방지협약(double taxation 

agreement)이 있는지를 체크하도록 함

－신청자가 신청하는 상품 예규와 관련된 현재의 세법규정이나 상품 예규를 기재

하도록 함

－신청자가 신청하는 상품 예규와 관련된 사적예규(private rulings)나 행정지침

(administrative binding advice)을 기재하도록 함

□ Part 2는 신청하는 거래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으로 Section D~K로 구성되어 있음

○ Section D는 거래구조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 1~2장 정도로 상품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①거래내용을 시

간적 순서로 배열하여 상세히 기재하고, ②해당 거래의 예상기간과 해당 거래

에 참여하는 거래자의 최소기간, ③관련기업 및 관련성을 기재하도록 함

－특정거래(scheme)의 개요를 설명하는 그림을 제출하도록 하는데, ①거래내용

을 시간적 순서로 배열하여 상세히 기재하고, ②해당 거래의 예상기간과 해당 

거래에 참여하는 거래자의 최소기간, ③관련기업 및 관련성을 기재하도록 함

－거래구조에 특정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체크하도록 하고, 관련 

항목이 없는 경우 이 거래구조에서 제공되는 상품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재하도

록 하고, 관련 항목이 있는 경우 이 거래구조에서 언제, 어떻게 각각의 항목이 

작용을 하는지 기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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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차입금이 자본을 보호하는 요소를 가지는지 

    ② 재투자약정(사건 종결 시 혹은 일정기간 경과 후 새로 시작하거나 재투자)을 

포함하는지

    ③ 거래약정(증권 거래나 매각에 참여)을 포함하는지

    ④ 연장약정(투자종결 시 유사한 조건의 다른 재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⑤ 증권 신탁인지

    ⑥ 콜옵션이나 풋옵션을 포함하는 파생상품인지

    ⑦ 연계 혹은 분리 대출(투자목적과 사적목적으로 개설된 계정이나 보조계정을 

가진 대출)인지

    ⑧ 부동산투자인지

    ⑨ 보증약정이 있는지 

    ⑩ CFD52)인지

    ⑪ 마진대출상품(margin loan facilities)인지

    ⑫ 선지급(prepayment facilities)조건인지

    ⑬ 어음, 채권, 사채 등(notes, bills, bonds, debentures)인지

    ⑭ 투자와 연계된 모기지(mortgage linked investments or loan facilities)인지

    ⑮ 스왑인지

     콜러(collar)53)인지

     미이행계약(executory contract)인지

     구조적 복합신탁(hybrid trust in its structure)인지

     이연구매계약(deferred purchase agreement)인지

     국제거래(international transactions)인지

－이 거래구조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하는데, 계약서에는 신

탁약정서, 대출계약서, 보조적인 계약서, 자산인수 관련 계약서, 거래구조로부

52) CFD(Contract For Diffrence)는 실물 상품이나 증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일에 차이나는 
부분만을 현금지급하는 약정을 의미함

53) Collar는 특정범위의 기초자산에 ＋ 혹은 － 수익을 제한하는 옵션전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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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발생하는 이익분배를 통제하는 약정서 등이 포함됨

－이 거래구조에 참여자, 금융설계사 등에게 제공된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함

－투자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면자료를 제공해야 함

○ Section E는 회사법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투자를 위한 신청서와 제공해야 하는 서류의 복사본을 제공해야 함

－회사법(Corporation Act 2001)의 특정사항을 충족하는지 체크하여야 하는데, 

특정사항은 회사법의 요건 중 관리되어지는 투자 거래구조인지(managed 

investment scheme), 등록을 요구하는 거래구조인지, 유관기관인 호주금융서

비스(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AFS)의 허가를 얻었는지를 검토함

－회사법에서의 재산 거래구조를 상세하게 서술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거래구

조가 어디에서 관리되는 투자 거래구조인지, 재산 거래구조에 참여자의 리스 

소유나 허가권이 포함되는지를 기재하도록 함

－특정 재산의 무엇을 참여자가 받게 되는지, 참여자의 권리가 해당 재산에 대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기재하도록 함

○ Section F는 연금펀드규정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금융상품은 연금펀드를 위해서 판매되는 것인지 체크하도록 함

－이 거래구조에 국민연금펀드를 실행하는 것이 신청자가 판단하기에 국민연금

산업법(Superannuation Industry Act 1993)하에 국민연금펀드를 실행에서 세무

상 도움을 위한 것인지 체크하도록 함 

○ Section G는 비용에 대한 것임

－이 거래구조의 기간에 걸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fee)가 누구에게 언제 지불되

는 것인지 기재하도록 함

－이 거래구조의 기간에 걸쳐 25번 질문에서 식별되지 못한 다른 모든 비용

(expenses)이 누구에게 언제 지불되는 것인지 기재하도록 함

－위에서 서술된 수수료와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권이 이용 가능한지 

기재하도록 함

－참여자가 수수료와 비용의 지불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참여자에게 돌아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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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무엇인지 기재하도록 함

－참여자가 수수료와 비용을 이후 기간으로 이연하는 것이 가능한지 체크하도록 함

－각각의 수수료에 대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와 상품을 기재하도록 함

○ Section H는 투자금액에 대한 것임

－최소 투자금액(subscription), 잠재적 참여자 수,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해에 참

여자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액을 기재하도록 함

－이 거래종결 후에 참여자가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 체크하도록 함

－신청자와 관련기업이 얻은 수익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함

    ① 신청자와 관련 금융회사는 참여자가 요구하는 발생된 비용을 동일하게 부담

하는지

    ② 신청자와 관련 금융회사 또는 관련 회사들 간에 거래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수 있는지

    ③ 신청자와 관련 회사들이 얻은 수익이 동일한 연도에 수익-비용이 대응되는

지 체크하고 대응되는 경우 그 금액별 시기를 기재

    ④ 어떤 종류와 금액이 신청자와 관련기업의 수익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⑤ 신청자와 관련기업의 계약이 절세를 목적으로 하였거나 절세의 효과가 있는

지를 체크하고 그런 경우 자세한 내용을 기재

    ⑥ 이 거래구조에서 신탁자와 관련 수탁자가 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하고, 수익

적 소유자의 이름을 포함하여 기재

－이 거래구조의 거래기간 전체에 걸쳐서 신청자를 위한 이익과 손실의 예산과 

현금흐름 예상액을 기재하도록 함

－단일 참여자를 위한 세전, 세후의 현금흐름 예상액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 경우 

다음의 가정을 하게 됨

    ① 투자자는 최고한계세율을 부담함

    ② 투자자는 최소투자금액을 지불함

    ③ 투자에 대한 수익은 과거 실적에 근거하여 계산하고 일반적이지 않거나 대

재앙이 된 사건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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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투자자는 해당 상품의 종료일까지 투자를 유지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종료일을 경과하여 투자를 유지할 수도 있음

○ Section I는 자금조달에 대한 것임

－신청자나 관련 회사가 참여자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 거래구조와 관련이 없는 외부 자금조달처에 참여자를 소개하는지에 대하여 

체크하도록 함

－대출계약서와 그 외의 자금조달을 위한 문서의 복사본을 제출하도록 함

－국제적인 금융거래 구조에서는 참여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 국제적인 금융업자

의 증명을 제출하도록 하는데, 증명으로는 대차대조표, 연결재무제표, 신용장 

등이 있음

－우선 금융업자는 참여자를 위해 자금조달을 제공하기 위해 제시하는 증거를 제

출해야 함

－참여자의 대출이 소구권이 없는(non-recourse) 대출인지, 제한적 소구권

(limited recourse)을 가지는 대출인지, 이연된 소구권(deferred recourse)을 가

지는 대출인지를 체크하도록 함

－대출기간을 서술하도록 함

－참여자가 금융업자에게 대출약정 중 특정 기간에 빌린 자금을 상환하도록 요구

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지 체크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금융업자가 참여자가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에 빌려준 돈을 상환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상업적 회수활동을 할 수 있는지 체크

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어떤 목적으로 조달된 대출금이 사용될 수 있는지 기재하도록 함

－참여자가 해당 대출금을 축소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 Section J는 사례에 대한 것임

－신청자가 제기한 다음의 법률적 질문과 이슈에 대하여 제시하도록 함

    ① 해당 질문 및 이슈와 관련된 규정해석에 대한 법의 목적 및 권한 있는 당국

의 지지가 있었는지

    ② 법의 목적 및 권한 있는 당국의 지지에 의하여 채택된 해석과는 반대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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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논쟁이 있는지

    ③ 위원들이 필요한 사실관계와 법을 고려할 때 알아야만 하는 정보의 원천이

나 관련 사실들, 주요 다른 자료가 있는지

    ④ 적용과 관련된 행정규정이 있는지

－고려되어야 하는 법적, 정책적, 실무적, 상업적 이슈를 제시하도록 함

－해당 해석(ruling)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 거래구조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특징

이 있는지 서술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함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의 정보와 이해에 근거하여 소득세법(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ITAA 1936) 제ⅣA장의 8개 항목에 대하여 완전하게 보고

하였는지 기재하도록 함

    ① 거래구조를 만든 방법

    ② 거래구조의 형식 및 본질

    ③ 해당 거래구조가 시작된 시기와 해당 거래구조가 실행되는 기간

    ④ 해당 거래구조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결과

    ⑤ 해당 거래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관련 납세자의 재무상 지위의 변화

    ⑥ 해당 거래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다른 사람들의 재무상 지위의 변화

    ⑦ 관련 납세자나 다른 관련자에 대한 재무상 지위 외의 변화

    ⑧ ⑥에서 고려된 사람과 관련 납세자 간에 관련성이 있다면 그 본질

－이 거래구조의 안을 상품별 예규(Product Ruling)에 대한 규정 및 해설에 제공

해야 함 

○ Section K는 필요한 문서의 요청에 대한 것임

－요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련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는 내용임

□ Part 3은 빠진 항목을 기재하고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기재하도록 함

□ 선서(declaration)는 제공한 정보에 대해 거짓이 없음을 신청자가 확인하고 서명하도

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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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 제출시기

□ 투자상품 예규의 신청서 제출시기는 가능하면 3월 31일 이전에 하는 것이 좋음

○ 호주의 과세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므로 국세청은 Product 

Ruling을 충분히 심사하고 발행하기 위해서 신청자가 가능한 3월 31일 이전에 신

청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하고 있음

4) 신청가능 투자상품

□ 투자상품 예규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상품(Product)은 다수의 사람이 수수료 등 대가

를 지불하고 구매 또는 참여하는 투자상품을 일컬음

○ Investment scheme, Tax effective investment, Financial scheme, Insurance 

scheme 등의 형태인 상품을 일컬음54)

○ 구체적으로 투자상품 예규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은 금융뿐만 아니라, 산림, 농

업, 광산, 영화, 과수, 견과, 올리브 산업의 투자로 특화되어 있으며, 국세청 사이트

에 상품별로 투자상품 예규의 결과를 기재하고 있음

다. 투자상품 예규의 결과

□ 투자상품 예규의 결과에 대한 실제 사례는 부록 1에서 제시하였으며, 국세청이 발표

한 예규의 세부구조는 6개의 부분과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음

○ 첫째, 상품 예규가 상업적인 성공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문단

○ 둘째, 상품별 예규를 사용하기 위한 요건

○ 셋째, 상품 예규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서술

－개요, 적용대상자 등을 제시

○ 넷째, 시행일

○ 다섯째, 상품예규의 내용

54) PR 2007/71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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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 거래구조

○ 부록에는 관련법령 및 목차의 구성내용, 참조법령 등이 제시

□ [부록 1] 금융상품 예규의 결과 사례를 보면 호주에서 2012년에 발행한 투자상품 예

규 중에서 ‘Commonwealth Bank Vantage＋Series 2’에 대한 결과를 요약 제시함

○ 해당 상품인 CBV+ Series 2가 이연구매계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

○ 호주 세법(ITA 1936) Part Ⅲ에 Division 16E에 따르면 채권수익의 과세시기는 수

익발생 시인데, 정기적인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원금을 보장하는 채권의 경우 불

리한 점이 발생함

－이 채권은 발행 시에 최종적인 수익이 확정되지 않아서 수익을 계산하기 어려움

－ 12개월 이상 보유하는 투자자산에 대한 50% 자본이득세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

하고, 한계세율을 적용함

○이에 따라 호주 기업들은 Division 16E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이연구매계약

(DPA)을 이용하고, 이 경우에는 발생주의 계산을 피할 수 있고 자본이득세 50% 

면제의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

라. 예규의 효력

1) 예규의 이용자

□ 투자상품 예규는 특정 상품의 거래에 대해 조세혜택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과세

관청의 일종의 유권해석으로 해석을 요청한 자에게만 예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품을 거래하거나, 잠재적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면서 적용됨

○ 투자자는 투자상품 예규에서 정한 기간 동안 거래계약을 한 자이며, 공적예규인 

투자상품 예규가 적용되므로 해당 상품에 대한 과세상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사

적예규(Private Ruling)를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

－투자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호주의 금융서비스개혁법 2001(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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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Reform Act 2001, FSRA 2001)은 투자자를 전문금융투자자(wholesale 

client)와 일반금융투자자(retail client)로 구분하고 있음55)

⦁전문금융투자자는 정보를 획득하고 금융거래에 내포된 위험을 평가할 능력

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반금융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 요구되지 않는

다고 보아서, 금융상품 소비자보호 규정은 원칙적으로 일반금융투자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보고 있음56)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는 일반금융투

자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됨

－잠재적 투자자는 거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임

□ 상품 예규는 국세청(Commissioner)을 법적으로 구속하며, 예규를 적용받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투자상품 예규 신청 시 포함된 상세사항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면 됨

2) 예규의 발행자

□ 국세청장은 특정 상품과 관련된 투자상품 예규의 발행 여부 등을 결정할 재량권을 갖

고 있음57)

○ 국세청장의 이러한 재량권은 유권해석 체계를 보강하는 정책적 역할을 수행함

○ 투자상품 예규는 해당 상품의 이용 가능성이 있는 다수 납세자들의 광범위한 문제

를 국세청장이 유권해석의 형식을 이용하여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 국세청장은 가능한 많은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적시에 예규에 대한 결과를 제공함

55) 부록 2 참조

56) FSRA §761조(1)~(3)

57) TAA Schedule 1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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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력

□ 예규를 적용받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투자상품 예규 신청 시 포함된 상세 사항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면 됨

□ 투자상품 예규는 특정 상품 거래관련자에게 투자상품에 대하여 확실성을 제공함

○ 확실성은 국세청장이 조세혜택에 대하여 확인했고, 거래의 설명 정보와 일치하도

록 거래가 실행되는지 등에 대한 것임

○ 국세청이 투자상품 예규를 공표(publish and notice)해야만 비로소 투자상품 예규

가 국세청에 대한 구속력을 가짐

□ 투자상품 예규는 예규 대상이 된 상품거래에 대해서만 국세청에 대한 구속력이 있으

며, 실제 상품이 예규에 언급된 계약 내용과 다르게 거래된다면 투자상품 예규의 결

과는 해당 거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상품거래 계획자와 관련자 모두 투자상품 예규에 포함된 내용대로 투자상품을 거

래해야 할 책임이 있음

○ 상품거래 관련자가 기존 상품을 기존과 다르게 운영하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투자

상품 예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품거래 관련자는 예규 신청 전에 변경 

내용 등을 포함한 서류를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거래 변경의 정도 및 내용, 변경 이유, 거래 변

경으로 인한 결과 요약임

－다만, 상품거래 관련자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품거래 관련자가 그 상품거래의 변경을 인지한 날

로부터 14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공지하여야 함

□ 투자상품 예규는 예규에서 기술하고 있는 유형의 납세자만을 대상으로, 예규 공표일 

이후에 개시되는 거래에만 적용됨

○ 투자상품 예규 발표일 이전에 해당 상품에 투자한 자는 투자상품 예규의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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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지 않음

□ 투자상품 예규는 조세 혜택 결과 등을 보장하는 것이며, 투자상품의 상업적 성공, 투

자상품의 수수료, 부담금 및 기타 비용의 합리성, 투자상품의 결과 등을 보장하는 것

은 아님

○ 상품의 상업적·재정적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투자상품 예규가 해주는 것이 아니

라 투자상품의 잠재적 참여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신청 시 제시된 사실관계와 실제 해당 상품의 사실관계에 주요한 차이가 있어 기존 

예규와 다른 세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은 발표된 투자상품 예규를 철회

하고 동 예규에 기초하여 청구된 공제혜택을 부인할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의 조장자

에 대한 제재 등을 추진할 수 있음

마. 예규 적용에 대한 제재 

□ 투자상품 예규와 관련된 조장자의 벌과금(prompter penalty laws)은 TAA Schedule 1 

§290에 따름

○ 벌과금은 조장자가 계약이나 거래와 관련하여 수령하거나 수령할 금액의 2배 또는 

개인의 경우 5,000 penalty units(법인의 경우 25,000 penalty units) 중 큰 금액임

－형법에 따라 1 penalty units은 110호주달러임

○ 호주 연방법원은 투자상품 예규와 관련된 조장자의 벌과금 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함

－조장자가 거래와 관련하여 수령하거나 수령할 금액

－벌과금의 역제 효과

－계약 참여자들의 손실 상당 금액

－계약 위반의 성질과 범위

－국세청과의 협력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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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장자의 벌과금 규정은 조세회피와 탈세 상품에 대한 판매와 홍보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임

○ 또한, 투자상품 예규에 기록된 사항과 실질적으로 다르게 상품이 시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

□ 국세청장은 조장자의 벌과금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조세절차상 PS LA 2008/7 및 PS 

LA 2008/8 2개의 행정지침를 발행함58)

○ 국세청은 투자상품 예규의 신청자와 잠재적 참여자는 2개의 행정지침을 참고하여 

조장자의 벌과금 규정의 운영방법과 적용의 예외 등에 대하여 인지하도록 권고하

고 있음

58) Law Administration Practical Statement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행정지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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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목적 

□ 주요국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인 과세자료가 확보 가능한 제도로서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와 투자상품 예규제도를 살펴보았음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는 미국, 영국이 있고, 투자상품 

예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는 호주가 있음

－양 제도를 모두 도입한 국가는 없었음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와 투자상품 예규제도는 제도를 설계한 목적은 다르지

만 ① 금융상품 거래가 발생하기 이전에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② 조장자인 금

융기관 등이 국세청에 해당 상품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짐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는 조세회피 거래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는 반

면, 투자상품 예규제도는 절세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에 대하여 절세의 불확실성

을 제거하여 양성화된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세회피 거래를 

줄이고자 하는 이중적인 목적을 가짐

□ 도입시기를 보면 미국과 영국은 각각 1984년, 2004년에 해당 제도를 도입하였고, 호

주는 1998년에 해당 제도를 도입하였음

○ 미국은 1984년에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2004년에 가산세

를 강화하고 등록의무자를 확대하여 해당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영국도 2004년 8월부터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와 부가가치세에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하여 해당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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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임

○ 호주는 1998년 투자상품 예규제도를 도입하였음

2. 제도의 활용 정도

□ 각국의 제도가 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정보 수집을 위하여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고건수 및 예규 발행건수를 비교하였으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

웠으며 매년 일정 정도의 신고건수가 유지되고 있어서 각국에서 해당 제도들이 일정

한 역할은 하고 있다고 판단됨

○ 영국은 2004년 8월부터 2012년 3월 말까지 누적으로 3,202건의 신고가 있어서, 연

평균으로 380건의 신고가 있었음

○ 호주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350건으로 연평균 90건의 예규발행이 있었음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는 투자상품 거래 외에도 많은 혐의거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서 투자상품 예규제도보다는 신고건수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모든 제도

가 시행 초기에 비하여 그 건수가 줄어들고 있음

○ 조세회피 혐의거래제도를 운영하는 영국의 경우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기준으

로 제도 시행 초기 500~600건에 달하던 신고건수가 최근에는 100~150건 정도로 

줄어들었음

○ 투자상품 예규제도를 운영하는 호주에서는 시행 후 꾸준히 100건 이상 발행건수

를 유지하다가 제도 시행 10년 이후부터는 점차 예규 발행건수가 줄어들어 2010

년 이후 20~30건 정도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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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의무자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와 투자상품 예규제도의 신고의무자는 모두 금융기관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와 투자상품 예

규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호주는 모두 사전신고는 거래를 판매하는 책임을 지고 있

는 금융기관이 담당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고객인 납세자는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세

법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에만 직접 신고하도록 하여 중복적인 신고를 하지는 않음

－특정한 경우는 법에 열거되어 있는데, 금융기관이 영국 기업이 아닌 경우 등 금

융기관이 신고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신고의무의 강제성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의 경우 해당 

상품 거래에 대한 신고가 강제되는 반면, 투자상품 예규제도는 자발적으로 예규를 

신청하는 제도로 강제되지 않음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는 과세관청이 조세회피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신

고의무자인 금융기관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여 신고를 유도함

○ 투자상품 예규제도는 투자상품에 대한 조세혜택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신청자인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예규를 신청하고 해당 예규를 신청하지 않은 것

에 대하여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음

4. 신고내용

□ 미국에서 조세회피 혐의거래를 조장자(거래를 조직한 자 또는 실질적 자문을 한 자)

와 납세자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장자와 납세자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신

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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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장자는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실질적 자문의 조장, 판매, 

실행, 조언 등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고, 해당 거래구조와 관련된 법규정, 기

대되는 조세 혜택 유형, 해당 계약의 상세한 내용을 기재함

○ 납세자는 납세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신고대상 거래의 유형과 명칭, 혐의거래 

등록번호, 중요 조장자에 대한 정보(이름, 주소지), 사실관계와 기대되는 조세 혜

택의 내용 및 금액 추정치를 기재해야 함

□ 영국도 조세회피 혐의거래를 조장자와 고객이 둘 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장자

는 상세한 내용을 신고하는 데 비하여 납세자는 조장자가 부여받은 등록번호만을 신

고하도록 함

○ 조장자는 신고자, 신고거래의 대상 법규정 및 신고대상거래, 계약의 요약내용, 조

세상 혜택의 내용 및 법규정을 신고해야 함

○ 납세자는 납세자의 성명, 신고대상 거래의 유형과 명칭, 혐의거래 등록번호를 기

재하도록 함

－ 1장의 간단한 서식임

□ 호주에서 예규신청이 신청서에 포함하는 내용은 조세회피 혐의거래와 유사하지만, 

보다 상세한 내용을 포함함

○ 신청자에 대한 정보, 신청자의 질문과 신청자가 신청하는 해석에 대한 세법의 내

용, 신청하는 예규와 관련된 예규, 거래구조 등 거래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특정 

유형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거래 참여자 입장에서의 권리 및 의무, 지불

수수료의 내용, 고려되어야 하는 법적, 정책적 이슈 등이 포함됨

5.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

□ 금융상품의 경우, 영국은 표준화된 조세상품의 유형으로 조세회피 혐의거래의 대상

이 되고, 미국은 국세청이 고시한 거래나 관심거래로 조세회피 혐의거래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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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는 특정 상품이나 업종 등에 국한되지 않는 일

반적인 규정으로 금융상품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특정 금융

상품이 조세회피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는 특정 거래를 해당 거래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어 조

세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미국은 ①투자회사법(RIC)에 의한 투자회사와 그 회사가 95% 이상 소유한 투자중개

회사는 고시된 거래를 제외한 기타 범주의 거래 및 ②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리스거

래를 신고 제외거래로 규정함

□ 영국은 좀 더 상세하고 다양하게 신고제외 대상거래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미국과 같이 리스거래나 투자회사거래가 포함됨 

○ 2006년 8월 1일 이전에 만들어져서 이용이 가능했던 약정과 동일하거나 거의 동

일한 약정인 경우

○ 해당 약정이 하나 이상의 플랜트나 기계에 대한 리스로 구성된 약정인 경우

○ ITA 2007 Part 5에서 규정한 기업 투자 거래(enterprise investment scheme)에 의

한 약정인 경우

○ IITA 2007 Part 6에서 규정한 벤처 캐피탈 신탁(venture capital trust)을 사용하는 

약정인 경우

○ Finance Act 2000 schedule 15에서 규정한 법인 벤처 거래(corporate venturing 

scheme)에 적격한 약정인 경우

○ ITA 2007 Part 7과 CTA 2010 Part 7에서 규정한 공동투자 비과세에 적격한 약정인 

경우

○ 1998년 개인 저축 규정(Individual Savings Account Regulations 1998)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계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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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PA 2003 Part 7의 chapter 6 및 schedule 2에 규정된 승인된 주식보상계획

(share incentive plan)인 경우

○ ITEPA 2003 Part 7의 chapter 7 및 schedule 3에 규정된 승인된 주식옵션거래

(share option scheme)인 경우

○ ITEPA 2003 Part 7의 chapter 8 및 schedule 4에 규정된 승인된 CSOP인 경우

○ ITEPA 2003 schedule 5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은 하지만 이상의 적격한 옵션으로 

허가된 경우

○ FA 2004 section 150(2)에 규정된 등록된 연금거래인 경우

○ ICTA 1988 section 615에 따라 영국에서 비과세로 허가된 해외 연금 거래인 경우

○ FA 2004 schedule 34에 문단 1(5)에서 정한 의미를 가지는 영국 외의 국가에서의 

연금 거래인 경우

○ ITTOIA 2005 section 731이 적용되는 거래인 경우(개인 상해(injury damages)에 

대한 기간 지급액)

6. 가산세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는 조장자의 등록의무, 조장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납세자의 신고의무로 구성되고, 투자상품 예규제도는 조장자가 예규를 신청한 

바와 같이 실행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 미국은 조장자 등이 혐의거래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고객에게 제공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거래에 참여한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및 자료제

출 의무가 있는 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함

○ 영국은 조장자 등이 조세회피 혐의거래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고객에게 관련 내

용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및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 시 등록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함

○ 호주는 투자상품 예규를 예규에 기록된 사항과 실질적으로 다르게 상품을 시행하

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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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와 관련된 가산세의 특징은 영국과 달리 고의성

에 따라 가산세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조세회피 혐의거래를 중복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특징이 있음

○ 미국은 조장자 등이 혐의거래를 등록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특정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벌금을 달리하고, 그 외의 신고대

상에 대해서는 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고의성이 있는 경우 20만달러와 총소득금액의 70% 중 큰 금액, 고의성이 없는 

경우 20만달러와 총소득금액의 50% 중 큰 금액으로 벌금을 부과함

○ 미국은 조장자 등이 등록번호를 고객에게 제시하지 않은 경우 건당 100달러의 벌

금을 부과함 

○ 거래참여자인 고객이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건당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 국세청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되면 1일당 1만달러씩 벌금이 부과됨

○ 신고대상 거래의 유형과 명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1

만~20만달러의 정액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정액을 넘거나 사기 등에 해당하

는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를 부담함

□ 영국의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와 관련된 가산세의 특징은 일자별 가산세를 도

입하여 의무의 조기 이행을 시도한다는 점임

○ 조정자의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는 1만파운드를 기본으로 지연 등록 하루당 600파

운드가 가산됨

○ 납세자에게 자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5천파운드이고, 1일당 5천파운드가 가

산됨

○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시 등록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는 1회 

100파운드, 2회 500파운드, 3회 이상은 1천파운드임

□ 호주의 투자상품 예규제도의 가산세는 예규신청 시 제공한 정보와 다른 사실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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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시행한 것에 대한 가산세임

○조장자가 계약으로 수령하는 금액의 2배와 55만호주달러(법인의 경우 275만호주

달러) 중 큰 금액임

□ 호주의 투자상품 예규제도의 가산세는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의 가산세와는 

달리 그 금액이 큰 것이 특징인데, 이는 투자상품 예규가 공적예규로 미치는 파급효

과가 크기 때문에 의무 불이행에 대해 중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7. 신고시기

□ 미국은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하기 전

에 1회에 한하여 국세청에 등록하고, 해당 상품 판매 시 고객에게 등록번호 등의 정

보를 제공하며, 고객은 매년 소득세 신고 시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서식을 국세청에 

제출함

○ 조세회피 혐의거래에 대해 국세청에 등록해야 하는 시기는 조장자의 경우 고객에

게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판매를 제안하기 전이며, 실질적인 자문을 한 자의 경우 

자문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함

－혐의거래의 등록을 해야 하는 자는 조장자나 실질적인 자문을 한 자임

○ 등록자가 고객에게 등록번호 등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시기는 해당 상품을 판매할 

때임

○ 혐의거래 상품을 구입한 납세자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시기는 소득세를 신고

하는 시기임

□ 영국은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거래의 실행 가능일 후 5

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국세청에 등록하고, 등록 후 30일 이내에 고객에게 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은 매년 소득세 신고 시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서식을 국

세청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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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회피 혐의거래에 대해 국세청에 등록해야 하는 시기는 ‘거래의 실행을 가능하

게 한 날’과 ‘계약거래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계획이 최초로 실행되었음을 인지하

게 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5일 이내임

－표준화된 조세상품의 경우에 ‘거래의 실행을 가능하게 한 날’은 실제 고객과의 

계약일보다 빠르게 됨

○ 등록자가 고객에게 등록번호 등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시기는 등록번호를 부여받

은 후 30일 이내임

○ 혐의거래에 참여한 납세자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시기는 소득세를 신고하는 

시기임

□ 미국과 영국은 조세회피 혐의거래 조장자의 등록, 조장자가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 

고객이 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여 조세회피 혐의거래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유사함

○ 상세규정에 차이는 있지만, 고객에게 판매되기 전이나 판매 초기에 해당 거래를 

국세청에 등록하도록 함

□ 투자상품 예규제도는 신고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투자상품 예규제도는 필요에 따라 신청하고 예규 공표 이후 거래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의무 신고기한은 없음

○ 다만, 투자상품의 조세혜택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고려하면 금

융상품이 거래되기 이전이나 상품 판매 초기가 될 것임

8. 비교 및 결론

□ 이상에서 검토한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와 투자상품 예규제도의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 <표 Ⅳ-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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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주요국의 제도비교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 투자상품 예규제도

미국 영국 호주

도입시기 1984년 2004년 1998년

금융자료의 
조기확보가능성

있음 있음 있음

신고(발행)건수 n.a. 3,202건(연 380건) 1,350건(연 90건)

신고의무의 
강제성

○ ○ ×

신고의무자1) 금융기관, 납세자
금융기관(특정한 경우만 

납세자)
금융기관

신고대상거래 6가지 거래 7가지 거래 투자상품

신고 내용

신고자, 신고거래의 대상 
법규정 및 신고대상거래, 
계약의 요약내용, 조세상 
혜택의 내용

신고자, 신고거래의 대상 
법규정 및 신고대상거래, 
계약의 요약내용, 조세상 
혜택의 내용

조세회피혐의거래 신고
내용+ 특정요소 포함여
부, 자금조달 여부, 고려
되어야 하는 실무적 이
슈 등, 관련자들의 재무
상 지위의 변화 등

가산세(벌과금) 
대상

1. 조장자 등의 혐의거래 
등록

2. 등록의무자가 고객에
게 등록번호 제공

3. 납세자의 혐의거래 신
고(등록번호/거래내
용)

4. 보관자료 제출의무

1. 조장자 등의 혐의거래 
등록

2. 등록의무자가 고객에
게 자문 제공

3.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
시 등록번호 신고

잘못된 예규 적용

신고 시기

1. 조장자는 판매를 하기 
전

2. 실질적 자문을 한 자
는 자문을 한 날로부
터 30일 이내

거래의 실행이 가능하게 
된 날

필요에 따라 신청하고 
예규 공표 이후 거래에 
대해 효력 발생하므로 
의무 신고기한은 없음

기타 효과

1. 금융기관이 조세회피 
상품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

2.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투자수요 감소 효과

1. 금융기관이 조세회피 
상품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

2.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투자수요 감소 효과

1. 조세혜택에 대한 결과
를 보장받으므로 불확
실성이 제거되는 효과

2.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투자수요 감소 효과

주: 1) 호주의 투자상품 예규제도의 신고의무자는 예규를 신청할 수 있는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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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와 투자상품 예규제도 모두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에 대

한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상품판매 전에 제출하도록 하여 ‘금융상품 과세자료의 조기

확보’라는 목표는 달성가능한 제도라고 판단됨

○ 모든 경우에 신고시기를 상품판매 전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상품판매 

초기에는 관련 자료를 국세청이 확보할 수 있음

○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혐의거래를 등록하거나 금융상품 예규를 받

도록 하는 절차 외에 납세자가 소득을 신고할 때 혐의거래나 관련 예규를 제시하

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에 비하여 투자상품 예규제도는 납세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절세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해당 제

도의 수용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는 부정적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방식을 취

하고 있는 반면, 투자상품 예규제도는 긍정적 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됨

□ 금융상품에만 한정하는 경우 투자상품 예규제도의 대상이 조세회피 혐의거래의 대상

에 비하여 좀 더 다양한 유형이 포함될 수 있는 반면, 신청이 강제되지 않아서 신청건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두 제도의 정보 확보량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움

○ 신청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의 경우에는 법에서 열

거한 유형 전체가 신고대상이 되는 데 비하여 투자상품 예규제도는 고객이 신청

한 상품에 한정하여 정보입수가 가능함

○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포함 가능성과 관련하여 투자상품 예규제도에서는 ‘상품’에 

해당하면 제한이 없이 예규 신청이 가능하므로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조세회

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의 경우에는 그 유형을 정하고 있는데, 해당 유형에 포함되

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에서 제외될 수 있음59) 

59) 안종석 외(2007),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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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금융상품 정보의 사전적인 확보 측면에서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와 

투자상품 예규제도를 살펴보았는데, 제도의 수용 가능성 및 확보 가능한 정보의 양

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제도의 선택은 제도설계의 목적에 따라 달라져야 함

<표 Ⅳ-2> 금융상품 정보의 조기확보 가능제도 비교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 투자상품 예규제도

방식 부정적 거래를 억제 긍정적 거래를 유도

제도 수용가능성 부정적 긍정적

포함 유형의 다양성 좁음 넓음

신고(신청)건수가 많을 가능성 높음 낮음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나 투자상품 예규제도가 도입된다면 해당 금융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일정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됨

○ 각국이 제도의 형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을 실무에서 다루는 ‘금융기

관’의 역할을 고려하여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 절세나 조세회피에 대한 조기 정보수집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이 신고하도록 하

는 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일 것임

－미국은 금융기관 외에도 실무적인 조언을 한 자에게도 신고대상거래의 등록의

무를 부여하여 신고의무자를 확대하였음

□ 우리나라가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수집을 위하여 어떤 제도를 도입할지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미국의 경우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활성화되지 못하였

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 후 20년 정도가 지난 후에야 가산세 등 강화조치

를 취하였음

○ 또한 제도별, 국가별로 조장자와 고객인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의무에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는 제도의 도입설계 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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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도입범위에 대한 추가

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영국의 경우에도 일정 분야에 한정하여 제도를 도입한 후 시차를 두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의 신고대상이 되는 거래를 선정함에 있어서 미국과 영

국은 신고대상거래를 유형별로 정하고 해당 유형에서 제외하는 거래를 규정하여 원

활한 운용을 도모하고 있음 

○ 어떤 거래 유형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의 가산세에 대하여 미국과 영국이 유사하게 해당 거래

의 등록의무가 있는 조장자에게 보다 큰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은 영국과 달리 자료보관 의무와 관련된 가산세 유형이 있음

□ 투자상품 예규제도의 결과를 보면 예규의 효력 및 시행시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

며, 해당 예규가 신청된 바와 같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 가산세를 두어 공적예규가 

예규 신청 시와 달리 실행되는 것에 제재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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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호주의 투자상품 예규의 결과 사례

□ 본 보고서는 2012년의 투자상품 예규(Product Ruling)의 사례 중 금융상품을 선택하

여 해석의 내용 및 상품 예규의 제시방식 등을 살펴보고자 함

○ ‘Commonwealth Bank Vantage＋Series 2’에 대한 소득세법상 조세결과를 제시한 

PR 2012/5에 대한 내용을 살펴봄

－ CBV Vantage+ Series 2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① 다른 투자조건과 레버리지를 가진 두 가지 전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함

② 투자자의 최초 투자액의 몇 배에 달하는 투자노출(exposure)을 통하여 높은 

수익의 잠재력이 있음

③ 수익은 S&P/ASX200지수를 통하여 호주의 200개 대기업의 실적과 연결되어 

있음

④ 최소투자금액은 $25,000임60)

－ CBV Vantage+ Series 2에 투자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다음과 같음

① 수익이 불확실함

② 기초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에 수익과 손실이 배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손실은 선급금의 범위로 한정됨

③ 원금보장이 되는 것은 아님

④ S&P/ASX200지수가 투자기간 동안 상승한다고 해도 손익분기 수준에 도달하

지 못하면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은 있는데, 예를 들어 선급금이 2년투자 명

목금액의 14%이고 지수가 만기에 14% 오르면(연단위로는 7%) 고객은 손익

분기 수준임. S&P/ASX200지수가 조건을 넘어서 상승하지 못하면 투자에 대

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⑤ 투자마감일(closing date)까지는 선급금을 알 수 없음

⑥ 투자에 대하여 조기종료를 하는 경우에 조기종료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투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CBV Vantage＋Series 2와 관련된 주요 날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60) http://www.commbank.com.au/corporate/financial-markets/structured-investments/vantage-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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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 시작일(offer opens)은 2012년 2월 13일

⦁투자계약 종결일(offer closes)은 2012년 3월 30일

⦁투자시작일(start date)은 2012년 4월 5일

⦁만기일(maturity date)은 전략 1은 2014년 4월 7일이고, 전략 2는 2017년 4월 

5일

□ 투자상품과 관련된 상품 예규 중 하나인 PR 2012/5의 내용을 상세하게 다룸

○ 제목은 ‘Income tax: tax consequences of investing in Commonwealth Bank 

Vantage＋Series 2(Deferred Purchase Agreements)’임

－호주 시중은행 중의 하나인 Commonwealth Bank의 Vantage Series 2에 투자하

는 경우에 과세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이 투자상품 예규는 이연구매계약(Deferred Purchase Agreement, DPA)과 관련이 

있음

1) DPA와 관련된 규정 

□ 이 부분은 PR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만, PR 2012/5의 이해를 위하여 포함함

□ Division 16E에 의하면 정기적인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원금 보장을 하는 형태의 채권

에 대한 수익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발생되고, 소득세는 수익발생 시 지불되어야 함

○ 정기적인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원금을 보장하는 형태의 채권에 대해서는 1936년 

소득 평가에 대한 세법(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Part Ⅲ의 Division 16E

를 적용하게 됨

○ 사채기간은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 이러한 세법규정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음

○ Division 16E는 해당 채권을 발행할 때는 최종적인 수익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수익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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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인 수익이 확정되는 만기에 복잡한 세무조정을 해야 함

○ Division 16E에 의하면 발생되는 수익에 대하여 투자자의 한계소득세율로 과세하

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12개월 이상 보유했던 투자자산에 대해서 50% 자본이득

세(Capital Gain Tax, CGT) 면제라는 과세상의 혜택을 감소시킴 

○ 이러한 불리한 점으로 인하여 호주에서는 정기적인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채권은 

거의 발행되지 않고 있음

□ DPA는 1936년 소득 평가에 대한 세법(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Part Ⅲ의 

Division 16E를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만기에 한번만 지불하는 형태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하는 형태임

○ 국세청 해석(Taxation Determinaton) TD 2008/21에 의하면 DPA에 대한 투자이익

이 자동적으로 ‘거래 증권(traditional security)’과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은 아니라

고 함

○ 또한 국세청 해석(Taxation Determinaton) TD 2008/22에서 자본이득세는 인도자

산이 투자자에게 인도되는 DPA의 만기일에 발생한다고 함

○ DTA는 Division 16E의 복잡한 발생주의 계산을 피할 수 있고, 12개월 이상의 사채

기간을 가지는 상품으로 만기에 수익이 실현되는 경우에는 세무목적상 자본이득

으로 보아 CGT에 대해 50%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DPA는 투자자가 이연기준일(deferred basis)에 인도되는 인도자산(delivered asset)

을 취득하기 위해 DPA 당시의 구매가격을 지불하는 발행자와 투자자 간의 계약임

○ 이연기준일은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음

○ DPA는 만기일이나 발행가격을 사전에 정하며, DPA의 가치는 미리 정한 기초포트

폴리오의 실적과 관련이 되어 있음

－ DPA는 투자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익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음

○ DPA의 만기일에 이전되는 이전자산은 DPA의 만기가치와 거의 동일함

○ 투자자는 실제로 인도자산을 인수하거나 DPA의 발행자가 해당 인도자산을 투자

자의 계산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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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A거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 투자자가 DPA의 구매가격으로 $10,000을 최초에 지급함

○ 투자자에게 인도될 때 인도자산의 시장가치가 $15,000이 됨

－인도되는 시점에 현금수수는 없었지만, 투자자는 $5,000의 자본이득이 발생하

고 자본이득세가 과세됨

－ DPA의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투자자는 자본이득 50%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됨

○ 이후 인도자산은 2년 후 $22,000에 매각됨

－투자자는 인도자산의 매각 시에 $7,000의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자본이득세가 

과세됨

2) 이용자 및 시행일

□ 이 PR은 투자자가 이용할 때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함

○ 투자자는 투자계약 시작일(opening date) 이후 및 투자계약 종결일(closing date) 

이전에 해당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제의(offer)를 해야 함

○ 그 제의가 받아들여져서 판매조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2012년 4월 5일부터 

2014년 4월 5일 사이에 시작되어야 함

○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시된 만기까지 보유하고, 보유에 따른 자본이득을 발생

시켜야 함

□ 이 PR은 거래에 대한 투자자 중 일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다음의 투자자는 이용

할 수 없음

○ 만기 전에 거래를 종결하거나 자본이득을 의도하지 않은 경우

○ 투자계약 시작일에 앞서서 이 거래를 시작한 경우

○ Commonwealth Bank Vantage ＋ Series2 상품공시서(product disclosure statement) 

외에 다른 제의로 참여한 경우나 중간자인 독립적인 조언자, 판매중개자 등과 공

시되지 않은 약정서로 계약한 경우

○ 투자자가 인도자산과 DPA를 보유하고 투자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인도자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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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A의 거래를 세무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거래한 경우

□ 이 PR은 2012년 3월 21일 공표된 날로부터 시행되며, 세법개정에 따른 영향을 고려

되어야 함

○ 상품별 예규는 발행될 당시에 시행되는 소득세법에 맞춘 것이므로, 소득세법이 개

정되면 이 상품별 예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이러한 개정은 이 상품 예규보다는 우선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변경범위에서

는 효력이 없어질 수 있음

○ 해당 거래에 참여한 납세자는 세법개정이 된 경우 세법개정이 이 상품별 예규에 

영향이 없는지 확인받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일반소비세(GST)를 포함하여 모든 비용과 지출은 상품별 예규제도를 참고하고, 납세

자는 이 지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의 자격이 있음

○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GST 등록을 해야 하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보유해야 

하며, 투자자에 의해 발생한 지출이 공제가능한 인수로서 적격한 것이어야 함

3) Ruling

□ 관련 법규 : 

○ DPA 관련규정

－ DPA하에서 투자자의 법적 강제권은 전적으로 subsection 108-5(1) 규정에 의한 

자본이득세(CGT) 대상자산임61)

－이전자산을 투자자에게 이전하거나 투자자의 계산으로 은행이나 대리인에게 

이전할 때, DPA에 대한 계약상 권리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권은 이러한 권리가 

만족될 때까지 혹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됨

61) section 108-5의 자본이득세 자산규정에 따르면 자본이득세 자산은 재산의 한 종류이거나 재산
이 아니더라도 법적이거나 이와 동등한 권리이며, DPA에서 투자자의 권리는 자본이득세 자산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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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세 자산은 판매약정서 3.4에 언급된 것처럼 투자자에게 물리적으로 

이전되거나 판매약정서 3.5에 언급된 것처럼 은행이 판매서비스에 따라 투자

자의 계산으로 보유하게 된 자산임

⦁자본이득세의 사건인 C2는 이 시기에 section 104-25 하에서 발생함62)

⦁취득원가보다 최종적인 투자자 소유권으로부터 얻게 되는 자본수익이 더 크

다면 자본이익이 발생하고 할인된 취득원가보다 투자자 소유권으로부터 얻

게 되는 자본수익이 크지 않다면 자본손실이 발생함

⦁자본수익은 이전자산을 인도일에 받은 이전자산의 시장가치나 판매약정서 

3.7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받은 현금가액임

⦁판매서비스계약이 있는 경우 투자자의 자본수익은 이전일에 받은 이전자산의 

시장가치임63)

－투자자가 실물자산을 이전받기로 선택하거나 간주되는 경우에, section 116-20

의 자본이득은 약정일(settlement date)에 받게 되는 이전자산의 시장가치와 동

일하게 될 것임

－투자자가 판매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에, section 116-20에 자본이득은 거래일

(trade date)의 이전자산의 시장가치와 동일함

－ DPA하에서 투자자의 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원가기준이나 감소된 원가기준은 

이행금액(application amount)을 포함함

⦁subsections 110-25(2)와 110-55(2)의 내용임

－ DPA하의 투자자 권리를 충족시킨 결과로서 투자자에 의해 실현된 자본이득은 

투자자가 개인, 국민연금관련 법인, 신탁인 경우로서 12개월 이상을 DPA를 보

유한 경우에는 section 115-5의 할인된 자본이득으로 취급됨64)

⦁DPA하에서 투자자의 계약상 권리를 포함하는 자본이득세 자산은 투자자가 

DPA를 시작했던 첫날에 취득해서 보유했던 것임

⦁12개월을 산정할 때 처분이나 취득의 날은 제외함

62) section 104-25에 의한 자본이득세 사건 C2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TD 2008/22에 규정하
고 있음

63) section 116-20

64) section 115-5는 할인된 자본이득에 대한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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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ctions 109-5(1)의 내용임65)

－ DPA는 1936년 소득 평가에 대한 세법의 subsection 26BB(1)에서 정의된 거래

증권(traditional security)이 아님

⦁DPA가 ITAA 1936의 section 26BB와 70B의 목적상 거래증권인지에 대해서는 

국세청 해석(taxation determination) TD 2008/21에서 그 내용을 다루었음

⦁거래증권은 ITAA 1936의 subsection 26BB(1)에서 정의하였는데, 이는 ITAA 

1936의 Division 159GP(1)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데, ‘증권’의 의미는 ① 주

식, 사채, 채무증서, 자격증서, 환어음, 약속어음 및 증서, ② 은행이나 다른 금

융기관에 예금, ③ 담보 혹은 무담보 차입금, ④ 앞서 서술한 것 외에 어떤 사

람이 보증 여부나 서면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계약임

⦁DPA는 ITAA 1936의 subsection 159GP(1)에서 ①, ②, ③외에 ④의 정의에 따

른 계약상의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증권이 되지는 못하고 이에 따라 거래

증권(traditional security)이 아님

－ DPA는 1936년 소득 평가에 대한 세법의 subsection 159GP(1)에서 정의된 적격

증권(qualifying security)이 아님

⦁어떤 계약이 적격증권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은 subsection 

159GP(1)에서 정의하는 증권이 되어야 함

⦁앞서 거래증권이 되지 못했던 이유와 마찬가지로 DPA는 증권이 아니므로 적

격증권도 될 수 없음

－ Division 230은 section 230-455에 의한 이러한 거래구조가 적용되는 Division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해당 투자자가 보유한 DPA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이득과 

손실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음

⦁Division 230 ‘금융상품(financial arrangement)’에서의 이득과 손실에 대한 세

무상 처리를 규정하고 있음

⦁적격증권이 아니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ITAA 1997의 Division 230의 section 

65) section 109-5는 자본이득세 자산의 취득에 대한 규정으로 DPA하의 투자자에 대한 계약상의 권
리를 포함하는 자본이득세 자산은 투자자가 DPA를 시작할 때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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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55의 적용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 등이 보유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ITAA 1997의 Division 230의 section 230-455를 적용하지 않음

⦁section 230-455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실체는 개인, 1억달러 미만의 자산

을 가지고 외국법에 의해 관리투자거래를 하는 법인이나 연금법인, 2천만달

러 미만의 총수익을 가진 금융관련 법인, 1억달러 미만의 총수익, 1억달러 미

만의 금융자산 및 3억달러 미만의 자산을 가진 그 외의 법인

○ 이전자산 관련규정

－투자자의 계산으로 판매서비스를 위하여 투자자나 은행에게 직접적으로 받은 

이전자산은 subsection 108-5(1)에 의해서 자본이득세가 적용되는 자산임

⦁이후에 이전자산에 대한 처분은 section 104-10에 의한 자본이득세 사건 A1을 

발생시킴

⦁투자자는 자본이득세 사건이 있을 때 자본손익을 얻게 되는 것으로, 취득원가

보다 투자자의 처분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자본이익이 발생하고 취득원가보

다 투자자의 처분가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자본손실이 발생함

－ section 116-20하에 투자자의 자본이득은 그들이 받거나 받을 금액임

⦁판매서비스의 경우에는 이 금액은 판매이득이 될 것임

－투자자의 이전자산에 대해 원가기준이나 할인된 원가기준은 투자자에게 이전

하는 날의 시장가치나 투자자의 계산으로 은행이 보유하게 되는 날의 시장가치

에 투자자가 이전자산의 취득을 위해 발생시킨 추가적인 원가를 더한 금액임

⦁판매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 취득원가는 중개수수료가 포함됨

⦁section 110-25, 110-55, 112-20이 포함됨

－물리적 이전자산의 처분으로 투자자에게 실현된 자본이득은 투자자가 개인, 국

민연금관련 법인, 신탁인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section 115-5에 의

한 할인된 자본이득으로 취급될 것임

⦁이전자산은 이전되는 시기에 subsection 109-5(1)에 의해서 투자자가 취득했

던 것이어야 함

⦁판매서비스로 취득한 이전자산의 저분으로부터 투자자에 의해 실현된 자본이

득은 section 115-5에 의한 할인된 자본이득으로 취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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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회피방지 규정(anti-avoidance provisions) 

－이 상품 예규에서 기술되어 시행되는 거래구조는 1936년 소득 평가에 대한 세

법 Part IVA 규정인 조세회피규정은 DPA를 취득한 투자자에게 적용되지 않음 

□ 거래구조 : 

○ 이 PR을 적용하는 거래구조는 다음의 문서에서 제시된 것임

－ PR을 위한 신청을 위하여 2012년 1월 31일에 받은 정보와 문서

－ 2012년 1월 31일에 받은 판매조건과 판매기간을 포함한 전자정보(portable 

document software, PDS)

－ 2012년 1월 31일에 받은 Commonwealth Bank Vantage + Series 2로 지정된 

증서

○ 주석으로 특정 정보는 비밀을 지켜야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거나 정

보제공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제공한다고 언급하고 

있음

－또한 해당 계약은 호주 증권투자협회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함

○ Commonwealth Bank Vantage + Series 2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호주 Commonwealth Bank에게 투자자가 행사금액(application amount)을 지급

하고, DPA를 위한 투자자의 행사를 인정하는 Commonwealth Bank Vantage + 

Series 2 상품의 공시문서에는 판매기간, 그 기간 안에 행사 적용 양식과 기간에 

대한 스케줄, 투자자와 호주 Commonwealth Bank 간에 이연구매계약을 위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음

－투자자에 의해 지불되는 행사금액은 최초 자문료(initial adviser fee)와 선급금

(upfront amount)을 구성함

⦁최초 자문료는 투자자와 조력자 간에 동의한 금액으로, 호주 Commonwealth 

Bank가 시작일 후 단기간 내에 투자자의 행사금액으로 부터 조력자에게 지불

해야 하는 금액임

－투자자에 의해 전략에 따라 선급금으로 투자된 금액은 다음의 기초포트폴리오

의 실적에 대부분 노출되어서 그 위험이 좌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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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은 앞선 시작일에 은행이 결정한 명목가액의 14%에서 16% 사이에서 

결정함

⦁전략 2는 앞선 시작일에 은행이 결정한 명목가액의 22%에서 24% 사이에서 

결정함

⦁명목가액은 투자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실질적인 크기를 나타냄

－투자자는 전략당 최소 2만 5천달러의 명목가치를 투자해야 하고, 천달러 단위

로 증액투자를 할 수 있음

－은행이 투자자의 제의를 수용하는 것은 은행의 무조건적이고 취소할 수 없는 

행위로 이뤄짐

⦁은행은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판매조건에 따라 투자자가 요구하는 인도 및 

대리인으로서 대리인이 보유한 신탁으로서 명목증권의 일부에 대한 수익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만기일에 투자자의 이전계약에는 많은 이전자산들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이전

자산들은 만기가치와 동일하게 될 것임

－전략 1에 대한 이 해석의 문단 21(h)에서 정한 한도에 따라, 만기가치는 투자자

가 그들의 DPA에 적용하기 위해서 선택한 전략의 실적에 따름

⦁두 개의 투자전략 중에서 하나가 적용가능하고 전략 1과 전략 2는 DPA기간에 

걸쳐서 참고자산(reference asset)의 실적에 따름

⦁각 전략의 최소명목가치를 충족하기 위해서 투자자는 전체 투자에서 전략을 

다른 비율로 적용할 수 있음 

－투자자의 만기가치는 전략1의 측면에서 선결정된 업적비율한도(capped level)

를 초과하지 않음

⦁전략 1의 측면에서 선결정된 업적비율한도(capped level)는 S&P/ASX200 지

수의 초기참고 수준의 140%이고, 이는 명목가치의 40%이므로 최대만기가치

와 동일함

⦁전략 2는 한도가 없음

－투자자의 만기가치는 명목가치의 특정 수준으로 보호되지는 못함

⦁투자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은 선급금으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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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A는 해당기간 동안에 분배금, 쿠폰이나 다른 금액으로 지급되지 않음

－투자자는 만기일에 앞서서 은행에 이행통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 이는 전략 1과 

전략 2에 대하여 각각 시작일 이후 2년과 5년의 시점임

⦁투자자는 실물로 인도받을 것인지 판매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함

⦁투자자가 완전하게 타당하게 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실물이전

을 채택한 것으로 간주됨(판매약정서 3.1과 3.3)

－투자자 선택이나 투자자의 실물이전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은행은 투

자자에게 약정일(settlement date)에 이전자산들을 이전할 것에 동의함(판매약

정서 3.4)

－투자자가 판매서비스를 통한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CBA는 다음에 동의함

⦁거래일에 투자자의 계산으로 이전자산을 보유함

⦁거래일에 투자자의 계산으로 이전자산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효과를 조정함

⦁약정일에 투자자에게 판매의 결과를 지급하고, 만기가치의 0.55%에 달하는 

중개수수료(brokerage fee)를 투자자 이전자산의 판매원가에 반영하여 차감

함(판매약정서 3.5)

－은행은 투자자에게 이전할 때의 이전자산의 시장가치나 투자자의 계산으로 이

전자산을 은행이 보유하기 시작할 때의 시장가치에 대해 투자자에게 조언을 할 

것임

－이전자산의 실질적인 이전이나 판매결과에 대한 지급을 투자자에게 하면서, 판

매조건하에 투자자에게 해야 하는 은행의 의무는 대리인의 행위에 요건과 일치

하도록 투자자를 충족시키고 계약을 종료하는 것임(판매약정서 3.6)

－ DPA는 호주 증권거래소의 시세가 나오지는 않지만, 투자자는 판매약정서 

13.11에 특정약정과 관련하여 DPA 전체를 이전할 수 있음

⦁이 상품 예규는 이와 같은 이전에 따른 과세결과를 고려하지는 않음

－판매약정서 8.2에 따르면, 투자자는 서면통지에 의해서 CBA에 조기종료를 요

청할 수 있음

⦁즉, 만기일 이전에 이연자산의 이연구매를 하는 경우임

⦁은행은 재량적으로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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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는 은행이 조기종료를 수락한 경우 500달러까지의 조기종료비용을 지

불할 수 있고 이는 조기종료일까지의 투자자 DPA의 원가에 반영됨

⦁이 상품 예규는 이와 같은 조기종료의 과세결과를 고려하지는 않음

－은행이 재량으로 투자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한 조기종료를 선택할 수도 있음

⦁이는 판매약정서 8.1의 DPA기간 동안 특정시기에 DPA의 조기종료 사건이 발

생한 경우에 가능한 것임

⦁이 상품 예규는 이와 같은 조기종료의 과세결과를 고려하지는 않음

○ 이 상품 예규는 다음의 가정을 근거로 만들어졌음

－투자자 모두가 과세목적상 호주의 거주자로, 개인, 법인, 신탁, 국민연금펀드를 

포함함

－투자자는 금융상품이나 증권의 거래업자가 아니고, 과세목적상 이전자산과 

DPA의 거래를 사업으로 하는 거래자나 보유자로 취급되지 않음

－투자자가 이 거래구조를 하게 된 목적은 DPA 투자를 통한 자본이득을 얻기 위

한 것임

－이 거래구조는 상품 예규 문단 18에서 언급된 거래구조 관련 문서와 상품 예규

의 거래구조 관련 부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실행될 것임

－투자자와 은행 간의 모든 거래는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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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호주의 금융상품별 고객구분 기준

<general insurance products : FSRA 제761G조(5)>

금융상품이 general insurance product이거나 또는 어느 자에 제공된 금융서비스가 

general insurance product에 관련되어 있다면,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는 다음의 경우 

retail client인 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봄

(a) (ⅰ) 당해 자가 개인이거나 또는 (ⅱ) 보험상품이 소규모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경우,

(b) general insurance product가 (ⅰ) motor vehicle insurance product, 또는 (ⅱ) home 

building insurance product, 또는 (ⅲ)home contents insurance product, 또는 (ⅳ) 

sickness and accident insurance product, 또는 (ⅴ) consumer credit insurance 

product, 또는 (ⅵ) travel insurance product, 또는 (ⅶ) personal and domestic 

property insurance product, 또는 (ⅷ) 이 subparagraph의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규

정에 의해 정해진 general insurance product인 경우 

그 이외의 다른 경우에는, general insurance product인 금융상품을 어느 자에게 제공하

거나 general insurance product에 관련된 금융서비스를 어느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retail client인 자에게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 

<superannuation products 및 RSA products : FSRA 제761G조(6)>

(a) 어느 자에 제공된 금융상품이 superannuation product 혹은 RSA product이라면, 당

해 상품은 retail client인 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며,

(b) (C)(ⅰ) 또는 (ⅱ)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자에게 제공된 금융서비스(금융상품의 제

공이 아닌)가 superannuation product 혹은 RSA product에 관련되어 있다면, 당해 

서비스는 retail client인 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며,

(c) 다음의 자에게 제공되는 금융서비스(금융상품의 제공이 아닌)가 superannuation 

product 혹은 RSA product에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retail client인 자에게 금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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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ⅰ) 최소 순자산이 천만호주달러인 superannuation fund, approved deposit fund, 

pooled superannuation trust 혹은 public sector superannuation scheme의 수

탁인 또는

  (ⅱ) RSA(Retirement Savings Accounts) provider 

<다른 종류의 금융상품 : FSRA 제761G조(5)>

금융상품이 general insurance product, superannuation product 또는 RSA product가 아

니거나 또는 어느 자에 제공된 금융서비스가 이러한 상품들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당

해 상품 또는 서비스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적용되지 않는 한 retail client인 자에게 제

공된 것으로 봄 

(a) 금융상품의 제공가격 또는 금융서비스가 관련된 금융상품의 가치가 당해 상황에서 

적용가능한 것으로 관련규정에서 정해진 금액(50만호주달러)에 해당하거나 초과하

는 경우(product-value test) 또는

(b)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가 소규모 사업이 아닌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되도록 제공

된 경우 또는

(c)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가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되지 않고, 그

리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취득하는 자가 적격회계사(qualified accountant)에 의해 6

개월 이내에 발부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인증서 사본을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이

전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자에게 제출한 경우(individual wealth test) 

(ⅰ) 당해 자가 최소한 관련규정에서 정해진 금액(250만호주달러)의 순자산을 보유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ⅱ) 당해 자가 최소한 관련규정에서 정해진 금액(25만호주달러)의 연간 총수입

(gross income)이 최근 2년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d) 당해 자가 전문적 투자자(professional investor)인 경우(금융서비스전문가, 등록회

사, 은행, 공제조합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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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호주의 투자상품 예규의 사전확인(Product Ruling)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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